
1. 서론

조선은 성리학을 국학으로 채택한 만큼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국가였다.

하지만 초기에는 항상 그렇듯이 정치적 파동기를 겪으면서 이와 배치되는 여

러 모습들이 나타났다. 왕실과 관련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

건들이 있었다. 태조의 계비(繼⸭) 신덕왕후 강씨(㊦⛈㙏䖰 康㌥)가 정비(㮅

⸭)였음에도 태조와 함께 종묘에 부묘되지 못하고 능인 정릉(㮚⦩)이 폐릉된

사실, 조선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묘호(⬩䑨)조차 없었던 정종(㭶㱕), 세조의

왕위 찬탈로 인해 문종의 비 현덕왕후 권씨(䎷⛈㙏䖰 權㌥)가 종묘(㱕⬩)에서

출향(䀍䎋)되고 능인 소릉(ヹ⦩)이 폐릉된 사건, 세조로 인해 단종이 노산군

(�⽧君)으로 강등된 채 사사(⻣)된 점, 왕위에 즉위한 적도 없는 왕의 생부

(⾪ⷳ)가 덕종(⛈㱕)으로 추숭(㿲ㇻ)되어 종묘에 부묘된 경우, 덕종 추숭으로

말미암아 공정대왕(恭㮢⚺㙏[㭶㱕])과 문종의 종묘 익실로의 이부(㤣�), 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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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비(㞘⸭) 단경왕후 신씨(⚊敬㙏䖰 ㊡㌥)가 궁에서 내쳐진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종의 경우는 이들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세조가 즉위한 이후

종묘 익실로의 이부외에도 여러 부면에서 종묘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었다.1)

이상에서 열거한 이들은 정식으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정치권력의 역학관

계로 인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 국왕이나 후비(䖰⸭)들이다. 이들 사건들

은 대개 종묘와 관련하여 정통성에 문제를 유발시킨 사례들이다. 곧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와 해서는 안 될 일을 추진하여 원칙

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한 번 결정된 뒤에는 추후에 일

어나는 추숭 때 외에는 별달리 거론할 일이 없었다. 전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조선전기와 중기에도 거론되고, 그때 해결된 경우는 괜찮지만 대부분 후기로

미루어졌다. 해결된 사건은 항상 전례(㫗⣝)로서 제시되거나 그 뒤에 일어날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여러 사건들 가운데 조선전기에 명확히 해결을

본 경우는 현덕왕후 권씨의 종묘 부묘와 문종이 종묘에서 제위치를 찾은 경우

뿐이다. 특히 앞의 사건은 향후 다른 사건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

큼 중요하였다.2) 이들 사건들의 해결은 주로 사림(⻓⧍)이 정계에 등장하면서

이루어낸 결실이었다.

선조대에 이르러 사림정치가 본격화하면서 전대 왕들이 행한 잘못을 모두

거론하는 등 본격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실현을 보지 못한 채 임

진∙병자의 큰 난이 발생하면서 조선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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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묘 익실로의 㤣� 이외 단적인 예를 들자면, 중종 13년(1518) 대간 㰩⺵卿이

“종묘 제4실 문종의 신위를‘㰵’라 칭하지도 않고, ‘ㄝ’이라 칭하지도 않으니,

선대에서 빠뜨린 예를 후세에서 㿲䖵하여 바로잡는다 하여 䕂에는 해롭지 않습

니다”(『㴒ⵗ⭎䎚⸩考』卷55, 㖓考2 㱕⬩1 ⬩㰆「㰪ず」)를 통해서 입증된다. 문

종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다. 문종에 대한 이러한 부당

한 예우와 이후 제 위치를 잡아간 과정 등 전반적인 모습은 㤚䎵㶰, 2002 조선

전기 ヹ⦩ⵠ㞶⣻의 추이와 그 의미」『㰪ず㉽⚷⻎䋚ⵍ』23, 70-76쪽 참조.

2) 현덕왕후 권씨의 출향과 복위 및 그 영향에 대해서는 㤚䎵㶰, 2002 위의 논문

참조.



이들 전쟁으로 빚어진 제반사를 극복하기 위한 일이 급선무였다. 새로운 방법

의 모색이 절실한 가운데, 특히 병자호란으로 인한 자존심 회복에 주력하였

다. 이를 위해 의리와 명분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먼저 양난의 충신 열사들

을 추모하거나 그들의 자손들을 녹용하였다. 또한 서원에 이들을 제향함으로

써 추모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일련의 일들은 조선전기까지 소급하

여 성리학적 기준에 미흡했던 일들을 총정리하기 시작하였다.3) 동시에 왕실과

관련하여 정통과 의리에 하자가 있었던 문제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신덕

왕후 강씨를 종묘에 부묘하자는 논의를 필두로 점차 다른 사안들로 확대되었

다. 신덕왕후를 추부하자는 논의의 전개는‘의리’의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동

시에 종묘와 관련시켜 그 중요성을 감안해 반드시 제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신덕왕후와 관련한 단독 연구로 한 편의 글이 있어 참조된다.4) 여말 후비들

의 부제(�㰐) 문제라든가 조선 건국 전후로 신덕왕후의 활동에 대해 많은 도

움이 되었다. 다만 여말선초에 중점을 두다보니 조선 건국 초기 이외의 시기

별 논의의 설명이 소략하다. 특히 선조, 현종대 부묘 논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발생하는 배경이라든가 본격적인 논의 등이 결여된 아쉬움이 있다.

본고는 조선후기에 접어들어 종묘에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첫 사건이었던

신덕왕후를 종묘에 부묘하는 논의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덕왕후

가 부묘되지 못하고 폐릉까지 간 사건의 전말과 폐릉론이 등장하게 된 경위를

밝히려 한다. 또 선조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 몇 년간 논의를 전개하

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현종대로 넘어간 과정을 서술하려 한다. 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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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일지사, 19-21쪽. 앞서 언급했던

여러 왕실 의례들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송시열이 을사사화 피화인들에게 증

직을 청하는 일이나[『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己䍲(5); 『䎷㱕改ㄳ㊵⣸』

卷20, 䎷㱕 10年 1㞳 己䍲(5)] 사육신 복위를 추진하는 일 등이 해당한다[『㮅㰵

㊵⣸』卷32, 㮅㰵 15年 2㞳 ⴺ㥃(21)]. 이와 비슷한 일련의 일들은 조선후기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4) 㡱❺ㄺ, 1989 ㊦⛈㙏䖰에 관한 㓐究」『〶⚭�㿗』15.



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부묘됨

을 추이(㿧㤣)에 따라 살피려 한다. 마지막으로 신덕왕후 부묘론이 어떤 의미

를 지니는지 소위“종묘정통론”5)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또 후대에 끼친 영향

까지 언급하고자 한다.

현종대 정국에 대한 종전까지의 연구는 복제(ⵡ㰆) 논쟁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라는 대결 구도로 설정하였다. 이 구도에 이의를 제기한 연구가 있어

흥미로운 가운데,6) 본고에서 다루려는 신덕왕후 부묘 논의는 논의 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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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연구에서‘정통론’이라 함은 어떤 왕조의 정통적 지위 확보라든가 왕실

혹은 사대부가 계승자의 종법적 정통성 여부 및 왕후나 총부의 적처 지위의 적

합성 등등을 일컬었다. 본고에서 사용한‘종묘정통론’이라 함은 종묘내에서의

정통성과 관련한 논의를 말한다. 종묘 내에서 정통적 지위를 확보해야 할 임금

이나 왕후가 그렇지 못한 경우, 이를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본고의 논의를 전개

하므로‘종묘정통론’이란 용어를 사용했음을 언급해 둔다. 종묘가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시는 곳이지만 종묘에서의 정통성 확보는 곧 그 왕의 정통성과 아울

러 평가까지 엿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무엇보다 이 용어의 의미에 강조점

을 두고자 한다.

6) 현종대 정국을 종전에 서인과 남인이란 붕당간의 대결구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현종초 정계에 4갈래 계통의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는 연구가 있어 참조된다[㮛

⩑㰶, 1999 㰪ず 䎷㱕㰪의 公㢥∙⻭㢥 �㪙과 㙏權」『❮㏿ ⽶國의 㙏權과 官⤌

㰆』(조선시대사학회) 국학자료원 137-139쪽]. ⽧⚶, 䋣⚶, 대신급을 위시한 일

반관료들, 남인계 관료들 등 4계통으로 현종초 정치세력의 존재를 설정하였다.

실록의 기사 가운데‘송시열∙송준길에 붙좇는 시류의 무리들을 산당이라 일컬

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㥝㥃(8)]. 또

한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로 인조말부터 효종, 현종 연간의 정치세력을 〦㤻내

의 산당과 한당의 대립 구도로 설정한 연구[㮛⩑㰶, 1992 17ユ紀 㴉㕜 ⽧⧍ョ

⡌(⽧⚶)의 國㭽㞏㕱⣻」『䅝㘲䎗〾❍〽⾪㭲年紀念䋫國⻎䋚�㿗』; 1999 17세기

중반 䋣⚶의 정치활동과 國㭽㞏㕱⣻」『䋫國⭎䒅』23], 현종대의 주된 정치세력

을 서인과 남인으로 설정하면서도 서인 내부에서는 㳺⣻으로 표현된 송시열계

와 㙂⣻이라 표현된 비송시열계가 갈등을 보인다는 연구(㜐㤼ㆱ, 1999 『㰪ず䖵

期 ⽧⧍ョ⡌㓐究』㥓㰯閣, 164-171쪽) 역시 정치세력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서인 내부에서 송시열계와 비송시열계로 나뉜다는 연



해 알 수 있겠지만 붕당정치에 입각해 학파와 정파가 긴밀한 연관성을 보인다

는 점이 주목된다. 신덕왕후 부묘 논의를 통해서 정치세력의 변화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2. 태종대 신덕왕후 폄하와 선조대 부묘론의 제기

2.1. 태종대 신덕왕후 폄하 조치의 전말과 폐릉론의 등장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뒤 곧바로 강씨(康㌥)를 현비(䎷⸭)로 삼았

다.7) 현비를 세우기 이전 그에게는 이미 절비 한씨(㭡⸭ 䋫㌥)가 있었다. 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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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용어상의 차이일 뿐 바로 한당과 산당의 다른 표현으로 보아야 하겠다. 왕

대별로 정치세력을 재구성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세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공감한다. 다만 연구자 스스로 학문적 연결에 의한

⻚㉫관계가 거의 보이지 않아 정치집단으로 설정하는 데 다소 㤠見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듯이, 최근 이를 지적한 연구가 있어 참조된다[우경섭, 2004 㧾

谷 金㡨(1580�1658)의 䋚䊶과‘㉽ョ’㥍㊗」『䋫國⭎䒅』33]. 본고에서 다룰 신

덕왕후 부묘 논의는 오히려 기존의 연구 경향을 보인다. 물론 어떤 한 시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많은 무리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크게 서인, 남

인의 이분법적 구도, 왕대별로 좀 더 좁혀 서인내의 한당, 산당으로 구별한 구

도 등 넓은 범주, 혹은 좀 더 좁은 범주로 묶어서 파악하는 연구 방법은 매우 중

요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사건별로 다른 입장을 취할 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기나 범주를 좁힐수록 혹은 개인의 ⻭㞡 관계에 따라

정치적 이해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세력에 대한

이해는 정치적, 학문적 성향과 아울러 자신의 위치나 지위, 발생하는 사건의 성

격 등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인물을 파악할 때 긴 시간대를 두고 일

률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정치

적 입장과 사건에 따른 입장의 변화 등 정치세력에 대한 이해는 다각도로 면밀

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본다. 

7)『䅐㰵㊵⣸』卷1, 䅐㰵 1年 8㞳 ⴺ㷁(7).



는 포천(䈫㼓) 재벽동(㪑�❱)의 전장(㭇㨞)에, 현비는 포천 철현(㼫䎤)의 전장

에 살았다.8) 후대의 기록이지만 고려시대에는 서울과 지방에 아내를 두는 법

규,9) 혹은 부인을 둘 두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10) 현비는 태조가 잠저에 있

을 때 개경의 아내[경처(京㻽)」였다고 기록하였다.11) 절비는 조선 건국 이전에

훙서하여, 건국한 뒤 신의왕후(㊦㢟㙏䖰:1337�1391)로 추존하였다.12) 절비의

추존은 정종이 즉위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건국 당시의 정비는 바로 현비였

다.13) 현비가 태조 5년에 훙서하자 존호를 신덕왕후(㊦⛈㙏䖰), 능호를 정릉

(㮚⦩)이라 하였다.14) 태조는 다시 성비 원씨(ヤ⸭ 㞘㌥)15)와 정경궁주 유씨

(㮚慶宮㳋 㟥㌥)16)를 맞아들였다.17) 태조의 정식 비는 㭡⸭ 䋫㌥, 䎷⸭ 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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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䅐㰵㊵⣸』卷1, 㿝⾱.

9)『䀈官㶂』卷1, ⵠ㞶「㮚⦩ⵠ㞶」; 『㓍⡅㊴記ㇹ』卷1, 䅐㰵㰪故⻆⩙「㮚⦩䈚ⵠ」

(㟥㼓㹌記) ;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ㇷ(4).

10)『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5㞳 㥝㧕(20).

11)『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ㇷ(4).

12)『㓠メ㺘⭎』(奎 9822), ㊦㢟㙏䖰「㿲⾂㱐㊉㘞㺘⭎」; 『㓠メ㶚㨖䅫紀』(㥓) 卷2, ㉫

㤼ㇵメ㊦㢟㙏䖰䋫㌥「㿲⾂㊉䑨㳳㺘⭎」(䅐㰵䂨年⬶㥃九㞳 㭶㱕ㄴか ㌢㥓㞳㌢㥓

㥗癸⮿ 㤎㜃㭽㉦金⻓䐸㟁ⵯ㺘⻋ 㭽⚭⭎䋚䋑⦘㟁ⶃ⻋ 䎚㺘㛽⭎ヹ㫢㌡○㍈䅐㰵

㴍㞶㽒 㿲㊉㭡⸭ 㤥㺘⭎⸝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본, 2003, 201-202쪽

(이하 같음); 『䅐㰵㊵⣸』卷15, 䅐㰵 7年 11㞳 癸⮿(11). 태조가 9월에 전위하였

으므로『열성책문』에는 恭㮢⚺㙏 ⬶㥃年(즉위년) 11㞳 癸⮿(11)로 기록하였고,

『열성지장통기』는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

13) 추존이 태조 7년 11월인데 이미 9월에 㭶㱕에게 양위한 뒤였다. 아들 정종이 즉

위하면서 모후를 추존한 것이다.

14) 『䅐㰵㊵⣸』卷10, 䅐㰵 5年 9㞳 癸⮿(28); 『䅐㰵㊵⣸』卷11, 䅐㰵 6年 1㞳 ⴺ㷁

(3).

15) 성비원씨는 㞘⾎의 딸이다. 본관은 㞙㳖이다. 원상은 그의 딸이 성비로 봉작되

자 공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원상은 檢校㼬㤋䈖⦶를 지낸 〾㴝의 손자이며, 㭽

⚭⭎䋚을 지낸 송수(ㄦㄸ)의 아들이다. 조선이 개국된 뒤 태조가 그의 덕망을

아껴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응하지 않다가, 태종대 이르러서야 벼슬을 제수받아

정계로 진출하였다. 시호는 䗲㮢이다.



ヤ⸭ 㞘㌥가 되는 셈이다. 태조의 능인 건원릉(健㞘⦩)의 지석문(㶚〶⭎)에는

수비 한씨(㇍⸭ 䋫㌥)만을 기록하기도 했지만18) 건원릉의 비문이나 환조(䔂

㰵)의 정릉(㭶⦩) 비문, 후대의 논의에서 절비와 현비만 정식비로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19) 성비는 정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조선 초기

정식비의 칭호를 절비∙현비 등으로 일컬은 것은 아직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고려시대의 제도를 따른데서 비롯한 듯하다.20)

현비(䎷⸭), 곧 신덕왕후(㊦⛈㙏䖰:?�1396)는 개국(開國)의 성후(メ䖰)가

되었기 때문에 건저(建㪟)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 신의왕후

에게는 여섯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신덕왕후에게도 두 명의 아들이 있어, 신덕

왕후의 입장에서는 왕위 계승의 야망을 가질만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조는 신

덕왕후를‘신덕왕태후(㊦⛈㙏䅐䖰)’라 추시존호(㿲㊉㱐䑨)를 올렸고,21) 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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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경궁주 유씨는 ⦇㳿의 딸이다.

17)『䅐㱕㊵⣸』卷11, 䅐㱕 6年 5㞳 ㊰⬦(2).

18)『䅐㱕㊵⣸』卷16, 䅐㱕 8年 11㞳 㢌⬦(11).

19) 건원릉 비문에는 ㇍⸭䋫㌥, 㹉⸭康㌥라 하였고[『䅐㱕㊵⣸』卷17, 䅐㱕 9年 㡺4

㞳 㢌⬦(13)], 㭶⦩ 비문에는 㫢䋋ⲡ䋫㌥, 繼㊴康㌥라 하였으며[『ⵠ㪗㸾』䋋, 㟡

⫵㰪ず國䔂㙏㭶⦩⹀⫿; 『䅐㰵㊵⣸』卷4, 䅐㰵 2年 9㞳 庚㊥(18)], 현종대 신덕

왕후를 종묘에 부묘하자고 할 때 나온 논의는 모두 ㊦㢟㙏䖰 䋫㌥와 ㊦⛈㙏䖰

康㌥만을 㮅⸭로 인정하고 있다.

20) 고려시대는 왕의 어머니를 㙏䅐䖰, 적처를 㙏䖰, 첩을 ⶇ㤻이라 불렀다. 부인은

貴⸭∙㇕⸭∙⛈⸭∙䎵⸭ 등으로 불렀고, 㮢㱕 이후에는 宮㳋∙㞰㳋∙㘬㳋라고

칭하는 등 일정하지 않았다(『高⡊⻎』卷88, 㓠㫔1 䖰⸭1). 이러한 제도는 원간

섭기에 들어가면 원나라 공주 이외의 㮅⸭를 �⸭ �㌥라고 한 듯하다. 곧 ㄸ⸭

權㌥, 䘃⸭㡱㌥, 䒆⸭䑿㌥ 등등의 형태이다. 첩은 㢊㼓㘬㳋 㥡㌥ 등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高⡊⻎』卷89, 㓠㫔2 䖰⸭2). 원간섭기 때부터의 제도가

그대로 조선초기까지 이어진 것 같다.

21) 태조가 슬퍼하여 유사에게 명하여 㿲㊉㱐䑨를 올려‘㊦⛈㙏䅐䖰’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㐍㿕㸾』卷12, 記⦒「㮚⦩㞱⚭㰩溪㱕⻪䗱㼒⻗㱅べ記」). 고려시

대는‘㙏⬍’를‘왕태후’라 하였는데[주 20) 참조], 조선초기 왕태후를 쓴 경우

는 태조의 㞘⸭인 㭡⸭를‘㊦㢟㙏䅐䖰’, 태종의 㞘⸭를‘㞘敬㙏䅐䖰’라 한 두



공신(功㊩)으로 하여금 3년을 지키게 할 만큼 총애가 각별하였다.22) 신덕왕후

를 중히 여겨 그의 소생을 왕세자로 삼고자 뜻을 두었고, 결국 막내 아들 방석

(ⲇ〷)을 왕세자로 삼기에 이르렀다.23) 처음 논의할 즈음에 태조의 견해에 쟁

집하는 이들이 있자 신덕왕후가 병풍 뒤에서 통곡하였다는 후대의 기록은 당

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24)

태조의 이와 같은 의도에 정도전(㮛❍㫔:1337�1398)이 가세하면서 제1차

왕자의 난을 불러일으켰다. 이 난으로 신덕왕후의 두 아들과 사위 이제(㤚㰏:

?�1398)가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딸 경순궁주(敬ㇵ宮㳋)는 여승이 되었다.25)

세자 책봉문제로 빚어진 이 난으로 태종은 부왕(ⷳ㙏)의 계비 신덕왕후에게

강한 반감을 품게 되었다. 태조가 신덕왕후의 소생을 세자로 세우려 한 이유

가 전적으로 신덕왕후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난 이후 신의왕후

소생의 두 번째 아들인 정종이 즉위하였다. 다시 2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태종이 즉위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조선 개국 초기에는 두 차례의 왕자의 난 뿐만 아니라, 반란과 역모의 움직

임이 적지 않았다. 특히 개국 공신들 가운데 사병(⻭ⴼ)을 지닌 강한 세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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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있다. 龕㊴의 㞶䆎에‘왕태후’라고 기록한 사실이 숙종대까지 남아 있

었다가 송시열의 건의로‘䅐’㧖를 제거하였다[『㱕⬩㢜軌』⾂, 㳋㰆, 서울대 규

장각 영인본, 1997, 233-247쪽(『㱕⬩㢜軌』(奎 14220)을 영인한 것임. 이하 같

음]. 태조가 자신의 부인을‘왕태후’로 시호를 추존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고려

시대의 제도와도 어긋나고, 실록에서‘신덕왕후’라 한 기록과도 다르다. 자식

의 입장에서 그 모후에게‘왕태후’라 올릴 수 있었는데, 신덕왕후는 정종, 태

종, 세종을 거치면서 전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었다. ‘추시존호’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태조가 단독으로 올리도록 명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22)『䅐㰵㊵⣸』卷10, 䅐㰵 5年 8㞳 ㊰㿼(16). 신덕왕후가 죽은 지 3일 뒤이다.

23)『䅐㰵㊵⣸』卷1, 䅐㰵 1年 8㞳 己⻙(20).

24)『㓍⡅㊴記ㇹ』卷1, 䅐㰵㰪故⻆⩙「䅐㱕㭶⻪」(⬶㥃㿭, ❮閣㨂記); 『䎷㱕㊵⣸』

卷16, 䎷㱕 10年 1㞳 ⬶ㇷ(4);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ㇷ(4).

25)『㭶㱕㊵⣸』卷2, 㭶㱕 1年 9㞳 㭯㿼(10). 태종실록에는 慶ㇵ宮㳋로 기록하였다

[『䅐㱕㊵⣸』卷14, 䅐㱕 7年 8㞳 ⬶㧕(7)].



많아 정국이 불안한 상태였다. 그런 가운데 신덕왕후를 폄손시킬 만한 결정적

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신덕왕후의 친족인 안변부사(㍆ⴵⷬ⻋) 조사의

(㱃⻜㢥: ?�1402)가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획책하였던 것이다.26) 신덕왕후를

위해 원수를 갚고자 한다는 기치를 내세워 군대를 일으켰다가 진압되어 관련

자들이 모두 복주되거나 처벌을 받았다. 신덕왕후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에 사망하여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명분상 가해진 피해는

컸다.27)

사실 위에서 본 것처럼 신덕왕후에게 해를 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조사

의의 반란이었다. 그럼에도 선조∙광해군을 거쳐 현종대에 이르도록 신덕왕

후가 부묘되지 못한 원인으로 제1차 왕자의 난만을 꼽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

할 만하다.28) 이러한 사실은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신덕왕후에 대한 강한 불만

을 조사의의 난을 계기로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곧

근본적인 원인을 후자보다는 전자에 두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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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䅐㱕㊵⣸』卷4, 䅐㱕 2年 11㞳 甲㊥(5).

27) 가해의 범위는 조사의의 난에 가담한 자들 이외에는 신덕왕후에게만 미친 것으

로 보인다. 신덕왕후에게 많은 해를 가하였다면 그의 친정에도 해가 미쳤을텐

데 오라비 康繼權에 대한 처우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강계권이 졸하였을

때 3일동안 㼩㰪하고 䂞㰐하였으며, 㖃䈓이란 시호를 내려주고 功㊩ 䋋➏의 예

로써 장사지내게 했기 때문이다[『䅐㱕㊵⣸』卷25, 䅐㱕 13年 6㞳 己⻙(22)]. 아

마 조사의의 난에 친정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후일 신덕왕후를 종묘에 부묘한 뒤 부모를 추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는 이전에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회복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묘 뒤 관례

적으로 베푸는 은전으로 보아야 하겠다.

28) 예를 들면, 현종대 신덕왕후 부묘를 제일 먼저 주창한 ㄤ㉽㓥이, “태조께서 개

국한 뒤 㮛❍㫔 등이 태종을 무함하고 신덕왕후의 자식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일이 실패하여 신덕왕후의 두 아들은 비명에 죽었고 능침은 성밖으로 옮겨졌습

니다. 이 때문에 䅐⬩에 ⲡ㊙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한 말을 통해 볼 때[『䎷㱕

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ㇷ(4)], 부묘되지 못한 이유가 제1차 왕자의

난 때문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선 전시기를 걸쳐 정식으로 왕비가 되었지만 종묘에 부묘되지 못하고 폐

릉(䈚⦩)까지 간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덕왕후였다.29)

두 번의 난으로 인해 태종은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

으로 하나씩 가해하기 시작하였다. 태조가 살아있을 때에는 정릉의 영역(㕟

㒪)을 축소하는 정도에 그쳤으나,30) 태조가 태종 8년(1408)에 승하하자 그 때

부터 본격적으로 해를 가하였다.

우선 정릉을 도성 밖 사을한(⻤㢌䋨) 산기슭으로 천장(㼝㨟)하였다.31) 천장

하면서 제사까지 줄여 산릉(⽧⦩) 제례를 조석전(㰪〬㫛)과 삭망제(⼃⩢㰐) 없

이 봄 가을 중월(㴊㞳)에 지내는 것만으로 일정한 법식을 삼도록 명하였다.32)

이 일이 있은 지 두달 뒤 본격적으로 폐릉을 단행하였다. 태평관(䅐䈓館) 북루

(⸉⥻)를 새로 지으면서 정릉의 정자각(㭯㧖閣)을 헐어서 누(�) 3간을 짓고 정

릉의 돌을 운반해 쓰게 하였다. 동시에 봉분은 자취를 없애 사람들이 알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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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㓍⡅㊴記ㇹ』卷4, ⭎㱕㰪故⻆⩙「ヹ⦩䈚ⵠ」(䀇ㆰ䈋) “㭯㿼❩ … 蓋㊳國㴝君

⮿見䓫及㼕㏵ 㤥㌬國㮚ヹ㤍⦩㟡㴝”.

30)『䅐㱕㊵⣸』卷11, 䅐㱕 6年 4㞳 㭯⬦(7). 태상왕(태조)은 산릉을 돌아보고 公卿

이하가 정릉에서 일백 ⵐ 밖에 집터를 다투어 점령하고 소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䅐㱕㊵⣸』卷11, 䅐㱕 6年 5㞳 ㊰⬦(2)].

31)『䅐㱕㊵⣸』卷17, 䅐㱕 9年 2㞳 ⴺ㊥(23). 현종실록과 개수실록 및 ⬸㍆⚺君의

행장에는‘⻤䋨⧀ 기슭’이라 하였고[『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ㇷ(4) ;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ㇷ(4); 『㶗䑕㸾』卷8, 䎊⾖「〽㰵⬸㍆⚺

君䎊⾖」(㭯⻙㤍㞳)], 연려실기술에는‘㏽㳖 남쪽 ⻤㌳⧀’로 되어 있다[『㓍⡅㊴

記ㇹ』卷1, 䅐㰵㰪故⻆⩙「㮚⦩䈚ⵠ」(ⴰ季⠶㹘)]. 정릉은 처음에는 도성 안

䁿䎵Ⱶ 북녘 언덕에 장례를 지냈는데[『䅐㰵㊵⣸』卷11, 䅐㰵 6年 1㞳 ⴺ㷁(3)],

이 때에 이르러 태종이 도성 밖으로 내칠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이 성안에 있는 것은 부당

하고, 또 사신이 묵는 館⻲에 가까우니 밖으로 옮기자’고 상언하여 곧바로 실행

하였다. 처음 장례를 치른 곳도 연려실기술에는‘䔟䓮Ⱶ ⸉㞙’이라 기록하였

다.

32)『䅐㱕㊵⣸』卷17, 䅐㱕 9年 2㞳 ⴺ㊥(23).



수 없게 하였으며, 석인(〶㤻)은 땅을 파서 묻도록 명하였다.33) 또한 광통교

(廣䅫橋)의 흙다리[토교(䅣橋)]가 비만 오면 무너져 정릉의 옛 받침돌[구기석

(舊基〶)]로 돌다리를 만들자는 건의에도 동의하였다.34)

상황이 이러한 만큼, 태종 10년(1410)에 태조를 부묘할 때에는 당연히 문소

전(⭎ヹ㫢)35)에 모셔져 있던 신의왕후만 배사(ⲡ⻫)로서 함께 부묘하였다.36)

태종 9년에 건원릉에 세운 비석의 비문에는 신덕왕후를 차비(㹉⸭)로서 기록

하고 있음에도 태종은 신덕왕후를 태조의 계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묘를 하

지 않은 사실뿐만 아니라 폐릉의 단행을 그가 주도한 사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도성 밖으로 천장하여 내치자는 주장도 그가 먼저 발의하였으며, 정릉

을 헐어 다른 용도에 쓰자고 한 제의도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계

모(繼⬍)로 신덕왕후가 아닌 성비 원씨를 인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37) 태종

의 가해가 계속되자 신하들도 신덕왕후를 정적(㮅㪻)으로 인정하지 않았다.38)

제1차 왕자의 난과 조사의의 반란으로 신덕왕후에게 가한 해는 태종 자신의

당대만이 아니라 세종대까지 이어졌다.39)

이현진 / 조선시대 신덕왕후(㊦⛈㙏䖰) 부묘론(�⬩⣻)의 의의�298

33)『䅐㱕㊵⣸』卷17, 䅐㱕 9年 4㞳 㢌㡣(13).

34)『䅐㱕㊵⣸』卷20, 䅐㱕 10年 8㞳 㥝㥃(8).

35) 처음에는 㤼ヹ㫢에 모셨는데 태조가 죽고 얼마 뒤 문소전으로 그 이름을 고쳤

다[『䅐㱕㊵⣸』卷16, 䅐㱕 8年 8㞳 ㊰㿼(26)].

36)『䅐㱕㊵⣸』卷20, 䅐㱕 10年 7㞳 ㊰⬦(26).

37)『䅐㱕㊵⣸』卷32, 䅐㱕 16年 8㞳 庚㷁(21).

38)『䅐㱕㊵⣸』卷20, 䅐㱕 10年 8㞳 甲㷁(10).

39) 태종대에는 위에서 언급한 외에도 內䎏과 고향을 강등시켰으며[내향『ユ㱕㊵⣸

㶀⦶㶂』卷150, 慶⾊❍「㶪㳖⬜」]; 고향『ユ㱕㊵⣸㶀⦶㶂』卷152, 䔦䍻❍ 䔦㳖

⬜「谷⽧郡」], 忌㊣에 㭲㰪하는 것을 파하였으며[『䅐㱕㊵⣸』卷20, 䅐㱕 10年 8

㞳 甲㷁(10)], 신덕왕후의 忌㊣에 임금이 직접 서명한 제문이 아닌 3품관이 대

신 서명한 㰐⭎과 ⭎을 가지고 㪗㰐를 행하였다[『䅐㱕㊵⣸』卷24, 䅐㱕 12年

8㞳 㢌䍲(23)]. 세종대에는 정릉의 제사와 忌㊣㪗㰐를 나라에서 행하는 것이 마

땅하지 않다고 하여 족친들에게 맡기며[『ユ㱕㊵⣸』卷1, ユ㱕 㴍㞶年 8㞳 㭯㡣

(20)], 㫗㰪 㙏㌥의 역대 군왕과 ⸭㳋들의 㕣㧕㿆⛍를 불태울 때 정릉의 ⯰㕣도



태종, 세종대까지는 건국한 지 얼마되지 않아 제도문물이 정비되지 않았으

며, 성리학이 국학으로 채택되었지만 성리학적 의리명분보다는 정치적 파동

속에 현실적인 왕위 계승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왕실에

반영되어 신덕왕후는 종묘에 부묘되지 못하고 오히려 폐릉까지 갔던 것으로

판단된다.40)

태조와 신의왕후의 신주만이 종묘에서 배식(ⲡ㊙)을 받았으며, 신덕왕후는

현종 10년(1669)에 이를 때까지 종묘와 무관한 채 방기되었다.

2) 선조대 신덕왕후 부묘론의 제기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후 단종의 모후(⬍䖰)인 문종비 현덕왕후 권씨의 능

인 소릉이 폐릉(䈚⦩)되고 종묘에서 출향(䀍䎋)되었으며,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당한 채 사사되었다. 이로 인해 문종도 종묘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었

다. 위 여러 일들은 중종대 소릉이 복위되고 종묘에도 부묘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묘호(⬩䑨)가 없었던 공정대왕(恭㮢⚺㙏)의 묘호를 추

상하자는 주장과 중종비 폐비 신씨(䈚⸭ ㊡㌥)를 복위하자는 논의 및 노산군

의 입후론(㧉䖵⣻)이 이어서 제기되었다. 성종과 연산군대를 걸쳐 사화를 겪

으면서도 줄기차게 추진한 사림들의 주장이 관철된 결과였다. 소릉 복위로 인

해 사론(⻓⣻)이 신장되었다는 선조대 사신(⻎㊩)의 평이 이를 입증해 준다.41)

그러나 일련의 일들은 모두 숙종, 영조대에 결실을 맺게 되고, 문종만이 명종

299 인문논총 제54집 (2005)

아울어 말하러 태우게 하였으며[『ユ㱕㊵⣸』卷32, ユ㱕 8年 5㞳 㥝㧕(19)], 세종

이 ⦱㇐Ⲳ과 ⴰ季⠶이 정릉을 두고 㮅㊴인지 㼷인지 논의한 것을 예로 들자, 䔦

䗴가 정릉은 ⲡ㰐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 세종도 이미 다 알고 있다

[『ユ㱕㊵⣸』卷63, ユ㱕 16年 3㞳 㭯⮿(30)]라고 맞장구치는 등 곳곳에서 발견된

다. 태종과 세종을 걸쳐 신덕왕후에 대한 대우는 폄손될대로 폄손되었다.

40) 조선초기 성리학적 의리론의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㤚䎵㶰, 2002 앞의 논문,

55-59쪽 참조.

41)『㰵ㄳ㮅㊵⣸』卷15, 㰵 14年 11㞳 ㊰㡣(1).



대에 제자리를 찾았다. 신덕왕후는 선조대에 이르러서야 처음 거론되었다.

선조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 성리학적 기준에 미흡했던

사건들에 대해 사림들은 의리명분의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시작하였다. 신덕

왕후를 복위시키자는 계청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올 수 있었다. 사실 신덕

왕후의 일은 오래되어 근거를 찾기 어려운 데다가 그 일에 대해 말하는 사람

조차 없었다. 

선조 12년(1579)에 이르러 신덕왕후를 부묘하자는 주장의 전초로써 정릉을

봉식(⵰㊑)하는 논의가 있었다. 해를 넘기도록 쟁집하여 간신히 윤허를 받았

으나 실제로는 미봉책에 그쳤고, 각(閣)을 세우고 관리를 두자는 논의도 있었

으나 허락하지 않았다.42) 이 때는 신덕왕후를 태조의 정비로 보면서도 원릉

(㞜⦩)의 의물(㢜⮸)이 선후(〽䖰)의 예를 갖추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

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복위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

아, 복위 주장의 여건이 2년 전 능의 봉식에서부터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발단은 선조 14년(1581)에 신덕왕후의 아비인 강윤성(康㡯べ)의 후손인 강

순일(康㥓)이라는 자가 국묘봉사자(國⬧ⵯ⻫㧢)로서 군역을 면제받기를 원

하여 선조에게 하소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43) 비로소 신덕왕후에 대한 의논

이 일어나 많은 유신(㟑㊩)들이 조정에 모여‘우리나라의 흠전(䗪㫖)은 오직

이 일 한가지 뿐이다.’라고 하여, 예관에게 소릉을 복위시킨 고사와 똑같이 할

것을 청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44) 이에 이이(㤚㤞:1536~584)가

앞장서서‘신덕(㊦⛈)은 태묘(䅐⬩)에 응당 배향해야 할 신위(㊦㞶)인데 까닭

없이 제사지내지 않고 있다. 일이 윤기(㡮紀)에 관계되므로 마땅히 존숭(㱐ㇻ)

하는 거조가 있어야 된다.’고 주창하자, 조정(㰪㭹)이 동조하였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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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䋝㸾』卷3, 啓「㽅㮚⦩建閣䂝官啓」(己⬦)∙「㪈啓」; 『ⲧ⚝㸾』卷7, 㤋「㮚⦩

䎚㤋」.

43)『㓍⡅㊴記ㇹ』卷1, 䅐㰵㰪故⻆⩙「㮚⦩䈚ⵠ」(㟥㼓㹌記).

44)『㰵ㄳ㮅㊵⣸』卷15, 㰵 14年 11㞳 ㊰㡣(1).

45)『⚺❮㏧㉧』卷71, 㟥㼓㹌記(䋫㳽謙 㹘); 『㓍⡅㊴記ㇹ』卷1, 䅐㰵㰪故⻆⩙「㮚

⦩䈚ⵠ」(㟥㼓㹌記); 『䀈官㶂』卷1, ⵠ㞶「㮚⦩ⵠ㞶」“㤚㤞㹷㐣㙊 ㊦⛈㤎䅐⬩㢗



태종대 폐릉 이후 신덕왕후를 복위시키자는 논의는 선조대에 이르러 처음

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일 역시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선조 14년(1581) 11월에 예문관과 독서당, 옥당이 차자를 올려 신덕왕후의 일

을 예관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의논 조치하게 할 것을 입계했으나 윤허받

지 못하였다.46) 이후로 신덕왕후를 정식 왕후로서 대우하기를 청하는 일이 본

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시작부터 양사가 합계했으며, 의정부와 성균

관 유생으로 확대되어 계속 부묘를 청하기에 이르렀다.47)

신덕왕후를 정비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양사, 의정부와 성균관 유생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효(䕂)는 계술(繼ㇹ)보다 큰 것이 없고, 예

(㖓)는 봉선(ⵯ〽)보다 중한 것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48) 이 때의 계술은 단

순히 그대로 이어 따른다는 의미가 아닌 변통의 측면을 고려한 뜻이었다. 선

조(〽㰪)의 잘못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고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태종

의 잘못을 그대로 좇지 않고 선조(㰵) 당대에 이르러 고치는 것이 바로 계술

이라는 의미였다. 봉선은 폐추(䈚㿥)된 예를 닦아 선후(〽䖰)를 받들어 모신다

는 의미였다. 개국 초창기에는 모든 일이 소략하였고, 정릉을 한 번 옮긴 뒤에

는 전례(㫖⣟)도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일을 맡은 자의

잘못이지 선왕의 본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신덕왕후가 태조의 배필인데 태조

가 홀로 태묘에서 향사(䎋⻫)를 받는 것은 잘못이며,49) 신덕왕후의 복위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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ⲡ㴝㞶 ⬽故⸝⻫ ⻆關㡮紀 㢝㟡㱐ㇻ㴝擧 㰪㭹共起㤥⣻㴝”.

46)『㰵ㄳ㮅㊵⣸』卷15, 㰵 14年 11㞳 ㊰㡣(1); 『㰵㊵⣸』卷15, 㰵 14年 11

㞳 癸㡣(13).

47)『㓍⡅㊴記ㇹ』卷1, 䅐㰵㰪故⻆⩙「㮚⦩䈚ⵠ」; 『䎷㱕㊵⣸』卷16, 䎷㱕 10年 1

㞳 ㊰㡣(27);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㡣(27).

48)『㰵ㄳ㮅㊵⣸』卷15, 㰵 14年 12㞳 㢌⻙(15); 『㰵㊵⣸』卷15, 㰵 14年 12

㞳 㢌⬦(25).

49) 태조는 신의왕후와 함께 종묘에 부묘되어 홀로 향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소릉

복위의 명분이 문종이 태묘에 홀로 향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㤚䎵㶰, 2002

앞의 논문 참조). 말하는 자의 실수로 생각된다.



조를 위하는 일이며 열성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신덕왕후는 성조(メ㰵)의 배필로 높은 이름과 아름다운 시호[존명

미시(㱐⫳⯆㊉)]가 간책(簡㺘)에 있으며,50) 세종은『어천가(㐑㼒歌)』에 신의∙

신덕왕후를 열서(㓠⾺)하여 함께 기록하였고, 건원릉의 비문에도 차비(㹉⸭)

로서 썼으므로 폄강(䈑降)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51) 문헌에 있는 기록을 근거

로 정식 왕후임을 주장하였고, 끝에는 선조들이 폄강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계술하며 추모하는 효성을 다하도록 간청하였다.

세 번째, 신덕왕후는 소도[ヹ⛖는 방석(ⲇ〷)]의 변란에 연루되지 않고 그보

다 앞서 훙서하였기 때문에 제1차 왕자의 난과는 무관함을 피력하였다.52) 의

리로도 정문(㭻⭎)으로도 논의할 만한 사단이 없는데 그대로 덮어둔 채 2백년

이 되었다고 하며, 선후(〽䖰)의 원통함을 씻고 실추된 전례를 닦아 선조를 추

모하는 효성을 다하자고 아뢰었다.

네 번째, 신덕왕후는 개국 당시의 성후(メ䖰)이며, 훙서했을 때 천자가 조위

(㰢㞾)하며 능묘(�⬩)의 칭호를 내렸다는 사실을 들었다. 더욱이 태종은 정릉

의 향축(䎓㿾)을 친히 전하여53) 종묘(㱕⬩)∙계성전(啓メ㫢)∙인정전(㤼㭽㫢)

과 똑같이 존경을 표시하고 차등을 두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였다.54) 또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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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㰵㊵⣸』卷15, 㰵 14年 12㞳 㭯⮿(17); 『㰵㊵⣸』卷15, 㰵 14年 12㞳

㥝㧕(22); 『㰵㊵⣸』卷16, 㰵 15年 1㞳 庚㖡(11).

51)『㰵㊵⣸』卷15, 㰵 14年 12㞳 ⬶㊥(18)∙甲㥃(24)∙ⴺ㷁(26); 『㰵㊵⣸』卷

16, 㰵 15年 1㞳 庚㊥(1); 『䀈官㶂』卷1, ⵠ㞶「㮚⦩ⵠ㞶」; 『㓍⡅㊴記ㇹ』卷1,

䅐㰵㰪故⻆⩙「㮚⦩䈚ⵠ」(㟥㼓㹌記).

52)『㰵㊵⣸』卷15, 㰵 14年 12㞳 㥝㧕(22).

53) 국가와 왕실의 모든 제사의 주체는 국왕이므로 향축을 전하는 경우는 섭행할

때 뿐이다. 때문에 향축을 친히 전한다는 의미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왕 자신

이 친히 가지 못하고, 대신 국왕이 서명한 㿾⭎을 세자나 영의정 등 국왕을 섭

행하는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뜻이다(『ユ㱕㊵⣸㖝⣟㢜』卷132, 嘉⣟㢜㊎「㫔䎓

㢜」).

54)『㰵㊵⣸』卷15, 㰵 14年 12㞳 㢌⬦(25)∙ⴺ㷁(26); 『㰵㊵⣸』卷16, 㰵

15年 1㞳 庚㊥(1)∙庚㖡(11). 실제는 신덕왕후의 忌㊣에‘⾲⬍와 ㄹ를 위해 한결



향(⬩䎋)에서 빠지고 능침(�䂬)이 황폐해진 것은 그 당시 책임자의 실수이지

태조나 태종의 본의가 아니라고 하였다.

양사와 의정부, 성균관 유생들은 신덕왕후의 일이 천리(㼒⦶)의 존망과 인

륜의 흥폐와 관계된다고 하여, ‘의리’를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지금 시

행할 만한 일 가운데 신덕왕후를 추봉(㿲⵰)하는 일이 가장 크며, 태묘에 함께

향사(䎋⻫)하여 천추토록 제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55) 해를 거듭하도록 줄기

차게 청했지만 허락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신덕왕후를 복위시키자는 의론을 합계로 청한 지 오래되었지만 선조가 계

속 윤허하지 않자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 직제학 김우옹(金㜄콘: 1540�1603)

이 선조 15년(1582) 6월에 신덕왕후를 위해 별묘(ⴶ⬩)를 세워 제사하자는 안

이었다.56) 그는『춘추(䀈㿭)』를 인용하여‘제후는 두 적통이 없으니 함께 부묘

할 수 없다. 다만 원릉(㞜⦩)에 봉식하고 의절(㢜㭡)은 참작해서 줄이며, 각

(閣)을 세우고 관원을 두되 대략 후릉[䖯⦩은 정종과 정안왕후(㭶㍆㙏䖰)의

능]의 제도와 같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57) 김우옹이 별묘를 세우자는 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지만 ⽶⻏는 그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탓하며 인피하였다. 삼

사는 정릉의 일을 추론(㿲⣻)하고 제릉(㰜⦩은 신의왕후 능주)과 함께 태묘에

합부할 것을 계청해 왔기 때문이다. 신덕왕후를 적비(㪻⸭)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사실은 여러 근거를 들며 정비임을 오랜 동안 주장해 온 세력들과의 마

찰을 불가피하게 했다.

선조 16년(1583)에 삼사는 신덕왕후가 태조의 정비(㮅⸭)이므로 태묘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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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㡫한다’는 문헌을 근거로, 3품관으로 하여금 ⚷㍝한 㰐⭎과 ⭎을 가

지고 㪗㰐를 행하게 하였으므로 위 내용은 단지 태종을 합리화하려는 것 같다

[『䅐㱕㊵⣸』卷24, 䅐㱕 12年 8㞳 㢌䍲(23); 주 37) 참조].

55)『㰵㊵⣸』卷16, 㰵 15年 1㞳 ⴺ㥃(7).

56)『㰵ㄳ㮅㊵⣸』卷16, 㰵 15年 6㞳 㭯䍲(1); 『㰵㊵⣸』卷16, 㰵 15年 6㞳

己䍲(13).

57)『❮岡㸾』卷9, 啓「䊽䎼乞㽐啓㥝㖡㌢㤍㞳㶟㰍䋚㉽」; 『㰵㊵⣸』卷16, 㰵

15年 6㞳 己䍲(13).



향해야 한다고 논계(�啓)한 지 두 해를 넘도록 윤허를 받지 못하자, 봉식(⵰

㊑)만이라도 할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예조에서는 네 왕릉(㙏⦩)의 예대로

치제(䂞㰐)하여 존숭(㱐ㇻ)할 것을 청하였지만, 선조는 난색을 보이며 봉식하

고 수총(ㄺ㿘)만을 허락하였다. 삼사가 다시 전례(㫖⣟)대로 시행할 것을 논계

했지만 끝내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58)

선조가 쉽게 수락하지 않은 이유는 선왕이 제정해 놓은 일에 이의(㤠㤋)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태학생 채증광(㺕㴒光)의 상소에 잘 명시되어 있다.59) 선

조(〽㰪)가 한 일을 후손이 마땅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뿐만 아

니라 이 일은 너무 오래되었으며 아직까지 한 번도 언급조차 한 사람이 없었

다. 이 때문에 선조는“신하는 당대의 일만 논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더욱 완

강하게 반대하였다.60) 태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오래 전에 일어났으면서도

한 번도 거론조차 된 적이 없었으므로 쉽게 윤허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선조

초 문소전 논의에서 사류들의 입장이 반영되기 힘들자, 이이가“백사십년된

위패의 자리도 바꾸지 않으려는 데 백사십년 동안 시행하던 법을 바꾸려고 하

겠는가?”라고 하였듯이,61) 그보다 더 오래된 신덕왕후의 부묘건은 더더욱 쉽

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선조 16년(1583)에 기대정(奇⚺㰅: 생몰년 미상)이 새로이 장령

(㨎⣋)에 제수되면서 양사(㏳⻏)가 부묘의 청을 굽히고 단지 재각(㪗閣)을 세

워 제사 올릴 것만 청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논하는 일이 발생하

였다. 이에 홍문관은 양사를 체임하고 기대정을 출사(䀋⻈)시킬 것을 청하여,

이제까지 함께 재각 건립을 논차(�㹌)해 온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고 기대정

의 논의를 따르게 되었다.62) 당시 기대정의 일은 소요를 불러일으켰고,6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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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㰵㊵⣸』卷17, 㰵 16年 3㞳 㭯⮿(25).

59)『㓍⡅㊴記ㇹ』卷1, 䅐㰵㰪故⻆⩙「㮚⦩䈚ⵠ」.

60)『㰵㊵⣸』卷15, 㰵 14年 12㞳 㢌⻙(15).

61) 金䌆ㆨ, 1995 㰵㽒 ㊢㷂⻓⦒와 改䎢의 㿧㤣」『❬⚺⻎䋚』1, 70-73쪽.

62)『㰵㊵⣸』卷17, 㰵 16年 3㞳 㭯⮿(25).

63)『㰵ㄳ㮅㊵⣸』卷17, 㰵 16年 4㞳 㥝㧕(1).



로써 신덕왕후를 부묘하자는 논의는 분열되었다. 양사와 옥당은 신덕왕후 건

을 정계(㭲啓)하였고,64) 종국에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조묘( ⬩)의

예(㖇)에 의거하여 매년 정릉에 한식제(䋞㊙㰐)를 지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

다.65)

광해군이 즉위한 후 신덕왕후의 일은 다른 일을 추구하는 데 악용되었다.

광해군 5년(1613) 5월에 인목대비(㤼⬟⚺⸭)66)를 폐하려는 의론을 유발하기

위해 광해군은 방석과 신덕왕후의 고사를 실록에서 고출해내게 하였다.67) 광

해군 9년(1617)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궁(〦宮)의 유폐와 관련하여 중국 고사와

함께 거론하였다.68) 사실 폐모론과 관련하여서는 정릉보다는 소릉이 더 유사

한 사례(⻆⣝)였다. 그러나 소릉은 이미 중종대에 복위되어 종묘에서 향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비슷한 사례로 내세울 수 있는 정릉을 전례로

삼았던 것이다.

이후 인조 6년(1628)에 최명길(㿣⬀吉:1586~1647)이 각릉을 봉심하고 정릉

이 각릉에 비해 중하지 못한 점이 없다고 치계하였다. 최명길은 능에 관한 제

반 일이 격식이 낮아 국릉과 같지 않다고 하며, 수호군을 차정하여 벌목과 화

재를 금하고 정자각은 풍년을 기다려 짓게 하자고 하였다. 예조에서 정자각

만큼은 일찍부터 조성하지 않았음에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라고 회계하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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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㰵㊵⣸』卷17, 㰵 16年 4㞳 ⬶㷁(17).

65)『⚺❮㏧㉧』卷71, 㟥㼓㹌記(䋫㳽謙 㹘); 『㓍⡅㊴記ㇹ』卷1, 䅐㰵㰪故⻆⩙「㮚

⦩䈚ⵠ」(㟥㼓㹌記); 『䀈官䅫考』卷6, 吉⣟, 㱕⬩「ⵠ㞶」; 『㥡䋋䋆記』卷14, ⭎䎚

㶄㨎䈌「㊦⛈㙏䖰�⬩」; 『㰵㊵⣸』卷43, 㰵 26年 10㞳 ⬶㧕(8); 『䎷㱕㊵⣸』

卷16, 䎷㱕 10年 2㞳 ⴺ㥃(3);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2㞳 ⴺ㥃(3).

66) 㤼⬟㙏䖰 金㌥(1584�1632)는 선조의 계비로 㒻䗱ⷬ㞰君 金㰌男의 딸이다. 본

관은 㒻㍆이다. 㕩㹿⚺君을 낳았다.

67)『光䍻君㥗記』卷66, 光䍻君 5年 5㞳 癸⮿(26); 『光䍻君㥗記』卷67, 光䍻君 5年 6

㞳 庚㥃(3)∙癸⻙(6).

68)『光䍻君㥗記』卷121, 光䍻君 9年 11㞳 ⴺ㥃(5)∙⬶㷁(7)∙甲㊥(23)∙ⴺㇷ(25)∙

㭯䍲(26); 『光䍻君㥗記』卷129, 光䍻君 10年 6㞳 庚㖡(13).



선 보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69) 그 뜻이란 앞서 보았듯이 태종이 정릉의

정자각을 헐게 한 주동자이기에 직접적인 표현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선조대에 신덕왕후를 추후로 종묘에 부묘하자는 논의

가 제기되어 3년 정도 끌다가 결국 이루지 못하였다. 광해군대에 인목대비 폐

비 사건에 악용되기도 하다가 인조대에 이르러 수호군을 두고 정자각만이라

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이조차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태종과 관

련되었기에 쉽게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

만 선조대에 처음으로 신덕왕후를 복위하고 종묘에 부묘하자는 논의가 제기

된 점에 있어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3. 현종대 신덕왕후 부묘론의 정치쟁점화와 의미

3.1. 신덕왕후 부묘론의 정치쟁점화

현종대를 일러 흔히들‘예학 시대’라고 일컫는다. 우선 두 차례의 예송(㖓

ㄨ) 논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이 문제를 중심으로 초점이

두어져 왔음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 현종대는 예송 논쟁만이 아니라 효

종의 장지(㨟㶀)를 둘러싼 논쟁, 계후자(繼䖵㧢) 규정 논의, 영녕전을 둘러싼

건물의 증수(㴒ㄳ) 논의, 계성묘(啓メ⬩)의 건립과 문묘 종사 논의 등 여러 문

제가 제기되면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현종대의 정국이 복제 논의만이

아니라 여타의 문제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태조의 계비였

던 신덕왕후 강씨를 추후로 종묘에 부묘하자는 논의 역시 한 몫을 차지했다.

현종 즉위년인 기해년(1659)에 복제 논쟁으로 하향(䋋䎏)했던 송시열(ㄤ㉽

㓥:1607~1689)이 거의 10년만에 다시 정계로 복귀했다. 그는 비록 시골에 있

었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문을 요청받았고, 특히 예 문제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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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㤼㰵㊵⣸』卷19, 㤼㰵 6年 10㞳 㭯⮿(20).



더욱 그러하였다. 그 밖에도 주요 현안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소를 통해 자신

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현종 9년(1668) 송시열이 정계로 복귀하기 바로 전 현종은 그를 우의정으로

임명한 상태였다.70) 그가 경연에 참석하면서 현종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천하

에 대의를 밝히고자 한 선왕을 계지술사(繼㶂ㇹ⻆)하라는 것이었다.71) 효종

말년 송시열을 재상으로 삼아 국정을 맡기려 했던 효종의 유지(㡢㶇)를 받들

기 위해 송시열을 우의정으로 삼았다는 사론(⻎⣻)은72) 이와 같은 상황에 부

합한다고 본다. 송준길(ㄤ㳽吉:1606~1672), 김만중(金⩑㴌:1637~1692) 등은

이러한 의도 아래 송시열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3) 그러나 현

종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로써 송시열은 돌아가 버렸다.74) 송

시열이 머물기를 바라는 요청이 계속 나오자 현종은 입장을 바꾸게 되고 그는

다시 조정으로 복귀하였다.75) 그가 조정에 돌아와 있는 동안 변통하는 일이

많았는데,76)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바로 신덕왕후를 태묘에 배향(ⲡ䎋)하고

능묘(�⬧)를 다시 봉축하자는 것이었다. 선조대 이후 송시열이 처음으로 발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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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䎷㱕㊵⣸』卷14, 䎷㱕 9年 2㞳 癸⻙(24); 『䎷㱕改ㄳ㊵⣸』卷18, 9年 2㞳 癸⻙

(24).

71)『䎷㱕㊵⣸』卷15, 䎷㱕 9年 10㞳 㢌⮿(30); 『䎷㱕改ㄳ㊵⣸』卷19, 䎷㱕 9年 10㞳

㢌⮿(30).

72)『䎷㱕㊵⣸』卷14, 䎷㱕 9年 2㞳 癸⻙(24); 『䎷㱕改ㄳ㊵⣸』卷18, 䎷㱕 9年 2㞳

癸⻙(24).

73)『䎷㱕㊵⣸』卷15, 䎷㱕 9年 11㞳 己䍲(4): 『䎷㱕改ㄳ㊵⣸』卷19, 䎷㱕 9年 11㞳

己䍲(4).

74)『䎷㱕㊵⣸』卷15, 䎷㱕 9年 11㞳 ㊰䍲(16)∙己⮿(24)∙癸䍲(28); 『䎷㱕改ㄳ㊵⣸』

卷19, 䎷㱕 9年 11㞳 ㊰䍲(16)∙己⮿(24)∙癸䍲(28).

75)『䎷㱕㊵⣸』卷15, 䎷㱕 9年 12㞳 ⬶㥃(14); 『䎷㱕改ㄳ㊵⣸』卷20, 䎷㱕 9年 12㞳

⬶㥃(14).

76)『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ⴺ㊥(2);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ⴺ㊥(2).



현종 7년(1666)에 청나라에서 도망쳐 온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은 일로 청나

라에서 조사를 나와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현종이 저들

에게 무릎을 꿇고, 종국에는 벌금을 무는 치욕을 겪으면서 종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반청 감정이 고조된 상황이었다.77) 그렇지만 조선은 이미 북벌의 실현가

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대명의리의 실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

다.78) 양난의 충신 열사들을 추모하거나 그들의 자손들을 녹용하는 일에 적극

적으로 나서는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다. 성리학적 의리명분을 강조하는 시점

에 왕실과 관련하여 정통과 의리에 하자가 있었던 문제들도 당연히 그 대상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중요한 종묘와 관련한 사안부터 발의하였는데, 바로 신덕

왕후를 태묘에 배향하는 문제부터 출발하였다.

송시열은 종묘에 전알(㫝㍑)하는 예를 논의하는 가운데 품어 온 생각을 진

달하였다.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과 송시열의 정치적 입지 등을 감안할

때 입안에만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 할 가능성은 충분했다. 송시

열은 후일 세상을 떠나던 날 문인(⮴㤻) 권상하(權⾊䋎:1641~1721)에게 자신

이 조정에서 한 일 가운데 제일 잘 한 일로 꼽은 세가지 가운데 하나가 정릉

추복(㿲ⵠ)이었다.79) 이로써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애착을 짐작할 수 있다.

송시열은 신덕왕후가 태조대 왕후가 된 때부터 장례지낸 일, 제1차 왕자의

난, 정종과 태종, 세종을 지나면서 태묘에 배식(ⲡ㊙)되지 못하고 폐릉된 과정

을 언급하고, 선조대 처음으로 태묘에 배향하자는 의논과 별묘를 짓자는 의론

이 나왔다는 등 전반적인 연혁을 설명하였다.80) 이러한 그의 입론을 뒷받침하

기 위해 조광조(㱃光㰵:1482~1519)의 개혁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점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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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㓍⡅㊴記ㇹ』卷31, 䎷㱕㰪故⻆⩙「ⲷ�㴝㛤⛂㊩䇴㹝」; 㤚䎵㶰, 2004 조선

후기 㕩寧㫢의 운영과 㴒ㄳ⣻」『䋫國⭎䒅』33, 201-202쪽 참조.

78) 정옥자, 1998 앞의 책, 16-18쪽.

79)『㇚㱕㊵⣸』卷14, ㇚㱕 9年 6㞳 癸⮿(12). 나머지 둘은 효종을 ユ㊴로 정한 것과

태조의 䗍䑨를 추상한 일이다.

80)『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ㇷ(4);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ㇷ(4).



른 인물들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폈다.81) 우선 중종의 원비(㞘

⸭)였던 신씨를 폐비시킨 부당성을 주장한 김정(金㮈:1486~1520)과 박상(⯡

⾘:1474~1530)의 일을 정론이라고 하였다. 이어 김자점(金㧣㭫:1588~1651)이

빚어낸 강빈(姜⺴) 옥사, 정릉의 일, 소릉 복위, 노산군의 일 등 의리와 정통의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모두 차례차례로 연계시켜 언급하

였다. 이때 왕실과 관련한 사람들 이외에 을사사화 피화인들도 거론하여, 조

선전기 성리학적 의리명분에 어긋나는 사람들의 신원까지 포함시켰다. 이를

아뢰는 과정에 송준길이 함께 참여해 그를 지지하였다.

송시열의 이와 같은 주장에 현종은 정자각(㭯㧖閣)을 세우고 사초(⻳㿆)를

갈아입히는 일 등 정릉을 개봉(改⵰)하는 일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동

의하였다. 다만 핵심안인 태묘에 배향하는 문제만은 곤란하게 여겼다. 허적

(䎗㫃:1610~1680) 또한 종묘에 배향하는 일을 제외한 일들은 현종의 뜻에 적

극 동조하였다.82) 때문에 정릉의 개봉은 곧바로 논의에 들어가 정자각∙안향

청(㍆䎓㽀)∙전사청(㫖⻫㽀)∙집사청(㷙⻆㽀)∙재실(㪗㊴) 등의 중건과 능관

(�官)의 차출, 수호군(ㄺ䑪軍)의 충정을 조릉( ⦩)의 능들과 같게 하도록 결

정하였으며,83) 이를 위해 정릉 중건청을 설치하였다.84)

송시열이 처음 신덕왕후의 능을 보수하고 태묘에 배향하는 예를 청한 이후,

정릉의 수축과 정자각의 건립 등에 있어서는 현종과 다른 대신들도 쾌히 수락

하여 별다른 논의를 수반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였다. 다만 종묘에 부묘하자는

한 건만은 좀처럼 윤허를 받아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또다시 그는 차자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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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己䍲(5);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己䍲(5).

82)『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庚㧕(6);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庚㧕(6).

83)『㥡䋋䋆記』卷14, ⭎䎚㶄㨎䈌「㊦⛈㙏䖰�⬩」; 『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㢌⻙(11)∙⬶㊥(14);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14).

84)『䎷㱕㊵⣸』卷16, 10年 1㞳 㢌⬦(21):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㢌⬦

(21). 㡱㸽과 㤚㳵耉를 정릉 중건청 당상으로 삼았다.



려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였다.85) 일단 실록을 상고하라는 명이 내려졌

고,86) 부묘 논의는 확대되어 갔다. 송준길만이 아니라 부제학 이민적(㤚⯐㫎 :

1625~1673) 등 옥당의 차자,87) 시독관 이민서(㤚⯐ : 1633~1688),88) 검토관

김만중89) 등이 가세하기 시작하였다. 송시열과 이들이 내세운 주요 주장은 신

덕왕후가 신의왕후와 다를 바 없이 정비(㮅⸭)임이 명확하므로 부묘하더라도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이상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덕왕후 부묘의 당위성을 위해 제시한 근거는 같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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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㡣(27);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㡣(27).

86)『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㢌㿼(2)∙ⴺ㥃(3);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2㞳 ⴺ㥃(3).

87) 㱕⬩㢜軌』䋋, 㿲�, 104-107쪽; 『[㊦⛈㙏䖰]�⬩❎監❎㽀㢜軌』(奎

13496~13498); 『[㊦⛈㙏䖰]�⬩❎監❎㽀㢜軌』(⸞ CORÉEN 2576); 『䎷㱕㊵⣸』

卷16, 䎷㱕 10年 2㞳 ⬶㷁(5);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2㞳 ⬶㷁(5).

88)『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8);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2㞳

㊰⮿(8).

89)『〦䈯㸾』卷8, 㹌「㘞⚭㽅㊦⛈㙏䖰�⬩㹌」; 『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

⮿(8);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2㞳 ㊰⮿(8).

90)『[㊦⛈㙏䖰]�⬩❎監❎㽀㢜軌』(奎 13496~13498); 『[㊦⛈㙏䖰」�⬩❎監❎㽀㢜

軌』(⸞ CORÉEN 2576); 『㓠メ㶚㨖䅫紀』(㥓) 卷2, ㇵ㞘䎷敬㊦⛈㙏䖰康㌥「告ⷽ

䖵䅐㰵䔟㰊㞾䂥」(䅐㰵㡧年㭯㿼⽶㞳㽒䇴㥗㊰㡣), 203-204쪽; 『㐍㿕㸾』卷12, 記

⦒「㮚⦩㞱⚭㰩溪㱕⻪䗱㼒⻗㱅べ記」; 『䑊谷㸾』卷14, 「⚷⻒䋚㟑⾪㽅㊦⛈

㙏䖰�⬩」; 『ⵠ㪗㸾』䋋, 㟡⫵㰪ず國䔂㙏㭶⦩⹀⫿; 『て㡢稿』卷26, 啓

「㊦⛈㙏䖰�⬩啓」; 『䀈官㶂』卷1, ⵠ㞶「㮚⦩ⵠ㞶」; 『㓍⡅㊴記ㇹ』卷1, 䅐㰵

㰪故⻆⩙「㮚⦩䈚ⵠ」; 『䅐㰵㊵⣸』卷4, 䅐㰵 2年 9㞳 庚㊥(18); 『䅐㰵㊵⣸』卷

11, 䅐㰵 6年 3㞳 己⻙(16); 『䅐㱕㊵⣸』卷17, 䅐㱕 9年 㡺4㞳 㢌⬦(13); 『ユ㱕㊵

⣸』卷9, ユ㱕 2年 8㞳 甲㷁(8); 『ユ㱕㊵⣸㖝⣟㢜』卷132, 嘉⣟㢜㊎「㫔䎓㢜」;

『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㡣(27);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㡣(27); 『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㢌㿼(2)∙⬶㷁(5)∙㥝㖡(19); 『䎷㱕改



첫째, 권근(權近:1352~1409)이 지은 정릉(㮚⦩) 흥천사(㮚⦩䗱㼒⻗) 기문

(記⭎)에 태조가 애도하여 시호(㊉䑨)를 추증한 뜻과 명나라의 태조가 칙서를

내려 조위(㰢㞾)한 사실. 둘째, 전부터 축문(㿾⭎)에‘효증손(䕂㴔ㄝ) 사왕(⻑

㙏) 신(㊩)은 감히 조모(㰵⬍) 신덕왕후(㊦⛈㙏䖰)께 밝게 고합니다. 운운(㜦

㜦)’라 하여, 위호(㞶䑨)도 제거하지 않았고 강쇄함도 없음이 분명하다는 좌의

정 허적의 말. 세째, 개국 성후(メ䖰)로서 천자의 고명(誥⫴)을 받아 일국의 국

모가 되어 중곤의 자리에 있은 지 5년이나 된 점. 네째, 정총(㮛㿜:1358~1397)

이 찬한 정릉비문(㭶⦩⹀⭎)과 권근이 지은 건원릉 비문에 수비한씨(㇍⸭䋫

㌥), 차비강씨(㹉⸭康㌥)라고 한 기록. 다섯째, 세종대 만들어진『용비어천가』

에 신의왕후와 나란히 병기하여 위호가 그대로 존재한 점. 여섯째, 훙서한 뒤

존호와 시호를 올리는 일을 예관에서 폐지하지 않았고 제사를 모시던 의식과

축판이 아직도 향실에 존재한다는 사실. 일곱째, 부음을 듣고 중국에서 칙

서∙제문∙부의를 내린 일. 여덟째, 태종이 친히 향축을 전하여 위호와 축식

의 존융함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으며, 원릉 석물의 설비 역시 지극히 높여

받들었다는 점 등이었다. 그 밖에 방석의 난 때문에 신덕왕후를 폄손할 수 없

다는 이민적의 견해까지 나왔다.91)

한편, 세도(ユ❍)를 위임하려 한다는 현종의 말로 인해 다시 정계로 돌아온

송시열은 여러 일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그가 제안한 여러 일을 흔쾌

히 수락하지 않았다.92) 신덕왕후를 부묘하자는 안건 또한 여기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송시열은 다시 돌아갈 뜻을 보였다.93) 다른 신하들이

311 인문논총 제54집 (2005)

ㄳ㊵⣸』卷20, 䎷㱕 10年 2㞳 ⬶㷁(5)∙㥝㖡(19); 『䎷㱕㊵⣸』卷16, 䎷㱕 10年 5

㞳 ㊰䍲(19);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5㞳 ㊰䍲(19)∙㥝㧕(20); 『䎷㱕㊵

⣸』卷17, 䎷㱕 10年 7㞳 㥝㷁(1)∙甲㷁(13);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7

㞳 㥝㷁(1)∙甲㷁(13)∙己㡣(18)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92) 동성혼 금지라든가 양난의 충신 열사의 추증, 자손 녹용 등의 일들은 즉시 윤허

를 받았다. 그러나 궁가의 전토 점유라든가, 공주들의 저택을 경복궁에 지어준

점, 안흥과 태흥 등지에 창고를 설치하는 문제, 신덕왕후 부묘, 공물 주인에 대

한 처리 등 큰 안건들에 대해서는 윤허를 받지 못했다.



그의 만류를 청하면서 그에게 세도를 위임해야 한다고 아뢴 점에서 현종이 국

정을 위임하려는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94)

신덕왕후를 추부(㿲�)하자고 강력히 주장해 왔던 송시열이 현종 10년

(1669) 2월에 하향하고,95) 그를 지지했던 송준길조차 얼마 뒤 떠나자,96) 이제

는 본격적으로 삼사(⽶⻏)를 비롯한 언관들이 가세하면서 이를 주장하는 계층

이 확대되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추부(㿲�)의 여러 가지 근

거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추후(㿲䖵)로 복위한 여러 고사와 조선전기 중종대

소릉을 복위한 예를 들었다.97) 이들 사례는 의리의 정당함을 내세워 복위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례(㫗⣝)로 삼기를 주청하였다. 부묘를 해야

하는 의리가 분명하고 타당하며 모두가 동의하는 공론이라는 이유로 주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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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己⻙(6);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2

㞳 己⻙(6).

94)『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㢌䍲(12)∙㭯㿼(14);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2㞳 㢌䍲(12)∙㭯㿼(14).

95)『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㭯㿼(14);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2

㞳 㭯㿼(14).

96)『䎷㱕㊵⣸』卷16, 䎷㱕 10年 5㞳 ㊰䍲(19);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5

㞳 ㊰䍲(19).

97) 중국은 〦㶩 ⛖䖰의 ⵠ㞶, 송나라 㞘㜎䔟䖰의 ⵠ䑨와 㭚㌥⦩⬧의 ㄳ⬧⨳⻬, 䅐

㰵 䕂㨙䔟䖰의 ㉯�, 명나라 景䅕䔟㰊의 ⵠ䑨 및 䎘㱕 㭕䔟䖰의 �⬩ 사례, 조

선은 모두 중종대 소릉 복위를 전례로 들고 있다[『㊏㍗㡢稿』卷11, 㹌「㘞⚭

㽅㊦⛈㙏䖰�⬩㰑䂨㹌](己㡣䂨㞳ⶃ校⦶㉽); 『⾾〶㸾』卷8, 㹌「㘞⚭㽅㊦⛈㙏

䖰�⬩㹌」(㤣Ⲕ㤑㤋⮿及⾂); 『䑊谷㸾』卷14, 「⚷⻒䋚㟑⾪㽅㊦⛈㙏䖰�⬩

」; 『㳳〦㸾』(奎 5801) 卷3, 㹌「館䋚㽅䎊㊦⛈㙏䖰�⬩」(⚷㟑⾪㧪 己㡣);

『⸔㍧㡢稿』卷8, 㹌「㽅㊦⛈㙏䖰�⬩㹌」(㮅㐣㉽㒞❬⤌⢺⫳, 己㡣); 『䎷㱕㊵

⣸』卷16, 䎷㱕 10年 1㞳 己䍲(5);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己䍲(5);

『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㷁(5)∙㥝㖡(19);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2㞳 ⬶㷁(5)∙㥝㖡(19): 『䎷㱕㊵⣸』卷16, 䎷㱕 10年 5㞳 ㊰䍲(19)(2건);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5㞳 ㊰䍲(19)(2건)∙㥝㧕(20); 『䎷㱕㊵⣸』卷

17, 䎷㱕 10年 10㞳 ㊰㡣(1);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10㞳 ㊰㡣(1)」.



지 말고 부묘하기를 간청하였던 것이다.

물론 위의 여러 근거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계지술사(繼㶂ㇹ⻆)가 깔려 있

었다. ‘효’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태묘 배향 논의의 주요 명분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계술’에는 두가지 뜻이 있는데, 조부(㰵ⷳ)의 뜻이나 일을 마땅히

가지고 지켜야 할 만한 것을 지키는 것과 마땅히 변통해야 할 만한 것을 변통

하는 것 모두가 계술에 해당하였다.98) 송시열이 처음에는 선왕인 효종의 뜻을

잘 이어야 효도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효종대의 정국을 회복하려

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한 의미의‘계술’이 신덕왕후 추부

논의에 이르러서는 원래의 뜻인 선대를 잇는다는 의미보다 변통의 측면을 강

조하는 함의로 전환하였다. 임금이 계술하는 도리는 의리의 합당함을 얻는 것

에 있고 옛일을 고수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99) 태종이 신덕왕후에

게 가한 일들을 그대로 준수할 것이 아니라 변통하는 도리를 적용해 신덕왕후

를 부묘함으로써 오히려 태종의 뜻을 잘 계술한다는 의미로 파악하였다.100)

이후 의미가 전환된‘계술’은 다른 신하들이 신덕왕후를 부묘하자고 아뢸 때

에도 항상 원용되었다.101) 그들의 주장 역시 송시열이 언급한 차자에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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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위 계술의 의미는 공자가 한 말에 선유들이 주를 단 내용을 㤚㤞가『メ䋚㷜㛙』

에 인용한 부분을 참조하였다. 특히 〦⽧ 㶶⛈ㆱ가 바로 위의 뜻으로 정의했다

(『メ䋚㷜㛙』卷13, メ䎵❍䅪5).

ⶇ䕂㧢 〾繼㤻㴝㶂 〾ㇹ㤻㴝⻆㧢㏝.

㳩: ㊢㍆㷅㌥㙊 㰵ⷳ㟡㛠㟁㴝㶂㤥⮿㟁 㧕ㄝ〾繼其㶂㤥べ䁼㴝 㰵ⷳ㟡㤕㟁㴝⻆

㤥可Ⳃ 㧕ㄝ〾㥁其⻆㤥㴅ㇹ㴝 ○〦⽧㶶㌥㙊 ⚳㶃ㄺ㤥㶃ㄺ 固繼ㇹ㏝ ⚳ⴲ䅫㤥

ⴲ䅫 㒨繼ㇹ㏝.

100)『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㡣(27);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

㞳 ㊰㡣(27).

101)『㨦䑕⵰⻆』(乾), ⵰⻆⾂「㽅㊦⛈㙏䖰�⬩啓」(己㡣㖝㞳㌢九㥗, 㮅㐣㉽); 『䑊谷

㸾』卷14, 「⚷⻒䋚㟑⾪㽅㊦⛈㙏䖰�⬩」; 『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㥝㖡(19);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2㞳 㥝㖡(19); 『䎷㱕㊵⣸』卷16, 䎷

㱕 10年 5㞳 ㊰䍲(19)(2건)∙甲㥃(22);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5㞳 ㊰

䍲(19)(2건)∙甲㥃(22).



벗어나지 않았다.

현종이 부묘를 꺼렸던 이유를 당시 부묘를 주장했던 신하들이 생각하기에

는 오래전 일이므로 가벼이 고치기 어렵다는 것과 조종들과 관련되는 일이라

추급하여 의논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102)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이유들이 부

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종을 설득시켜 나갔

다. 능침을 봉축하고 정자각을 중건한 일도 전대에 거행하지 않았다는 점, 『실

록』을 상고해 보더라도 당시 부묘하지 않았던 것이 조종들의 본의가 아니고

당시 예를 의논한 자들의 잘못으로 돌렸다. 특히 현종이 망설였던 가장 큰 이

유로 후자가 결정적이었다. 태종의 덕과 효성이 탁월하지만 유독 신덕왕후에

대해서만 능침의 의절에 손상이 있고 배유(ⲡ㟐)하는 예가 오래도록 결손되었

다는 송시열의 언급은103) 태종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부묘를 주장했던 신하들은 태종의 본뜻이 아니며 결단코 태종이 정릉을 폄박

(䈑⯫)하지 않았으며,104) 특히 태종이 제사를 공경히 받들고 향축을 친히 전했

다는 말을 강조하였다.105) 사실 태종과의 무관함을 강조할수록 오히려 태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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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㱕⬩㢜軌』䋋, 㿲�, 108-109쪽; 『�㸾』卷5, 啓「ⲩ官㭸㽅㊦⛈㙏䖰�⬩

啓」(己㡣); 『䎷㱕㊵⣸』卷17, 䎷㱕 10年 8㞳 㢌㿼(5);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8㞳 㢌㿼(5).

103)『ㄤ㧕⚺㫕』卷13, 㹌「㽅㊦⛈㙏䖰�⬩㹌」(己㡣㮅㞳㤍㌢㡧㥗); 『㓠メ㶚㨖䅫

紀』(㥓) 卷2, ㇵ㞘䎷敬㊦⛈㙏䖰康㌥「㿲�⻆㊵」(䎷㱕㌢年己㡣㮅㞳㤍㌢㡧㥗庚

㊥), 207-228쪽; 『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㡣(27); 『䎷㱕改ㄳ㊵⣸』卷

20, 䎷㱕 10年 1㞳 ㊰㡣(27).

104)『ㄦ谷㸾』卷6, 啓「⺿㽀㽅㊦⛈㙏䖰�⬩啓」; 『䎷㱕㊵⣸』卷16, 䎷㱕 10年 5

㞳 甲㥃(22);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5㞳 㥝㧕(20)∙甲㥃(22).

105)『[㊦⛈㙏䖰]�⬩❎監❎㽀㢜軌』(奎 13496~13498); 『[㊦⛈㙏䖰]�⬩❎監❎㽀㢜

軌』(⸞ CORÉEN 2576); 『㨦䑕⵰⻆』(乾), ⵰⻆⾂「㽅㊦⛈㙏䖰�⬩啓」(己㡣㖝㞳

㌢九㥗, 㮅㐣㉽); 『⸔㍧㡢稿』卷8, 㹌「㽅㊦⛈㙏䖰�⬩㹌」(㮅㐣㉽㒞❬⤌⢺

⫳, 己㡣); 『䎷㱕㊵⣸』卷17, 䎷㱕 10年 7㞳 㥝㷁(1); 『䎷㱕改ㄳ㊵⣸』卷21, 䎷

㱕 10年 7㞳 㥝㷁(1). 그 밖에도 문집, 의궤, 실록 곳곳에서 친히 향축을 전한

사실을 강조하는 기록이 적지 않다. 㤚⯐㫎은 태조는 신덕왕후를 㻽❍로써 대



신덕왕후를 종묘에 배식하지 못하게 한 장본인임을 반증하는 결과를 낳을 우

려가 컸었다.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들 그 당시 예를 의논한 신하들

의 잘못으로 귀결시키면서 현종을 설득하였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부묘 주창자들의 주장을 덧붙이자면, 개국 초기에는 종

묘에 한 임금에게 한 왕비만을 배위로 한다는 말 때문에 신덕왕후가 부묘에서

제외된 듯하다고 하였다. 환조 이상의 배위가 각각 한 명이었으므로 당시 예

가 그러했던 것 같다고 이해하였다.106) 실제로 한 명만을 부묘한 관례는 고려

시대 부묘의 유제(㡢㰆)였다. 고려는 여러 명의 정식 왕후가 있었지만 모두를

부묘하지 않고 한 명의 왕후만을 종묘에 배향하고 나머지 왕후들은 후비별묘

(䖰⸭ⴶ⬩)에 모셨다.107) 논자들은 이와 같은 고려의 유제가 영향을 미쳐 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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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였고, 태종은 친히 䎓㿾을 전하여 ⬍❍로써 ㊦⛈을 섬겼다고 하여 특히 강

조하였다[『㳳〦㸾』(奎 5801) 卷3, 㹌「館䋚㽅䎊㊦⛈㙏䖰�⬩」(⚷㟑⾪㧪 己

㡣)].

106)『䎷㱕㊵⣸』卷17, 䎷㱕 10年 7㞳 甲㷁(13);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7

㞳 甲㷁(13). 이는 이미 선조대 태학생 㺕㴒光이 올린 소와 김우옹이 ⴶ⬩를 주

장하는 소에 보인다. 채증광은 신덕왕후를 승부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 들었

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개국초기에 㫗⚷의 제도, 곧 한 명의 왕후만을 ㉯�하

는 고려의 제도를 감히 고치지 못하여 신의왕후만을 승부한 것으로 추측하였

다. 䔂㰵가 세 번 장가들었지만 㢟䐿䖰만을 홀로 향사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㓍⡅㊴記ㇹ』卷1, 䅐㰵㰪故⻆⩙「㮚⦩䈚ⵠ」). 김우옹은 䀈㿭㴝Ⳃ에 제후는

2번 장가들지 않고, 예에 㤍㪻이 없다고 하여, 㞘⸭가 죽으면 繼㊴이 內㳋가

되지만 원비만 㥧⬩한다고 하였다. 중국과 고려 역시 춘추의 규정을 준수해 왔

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䔂㙏이 전후로 3번 장가 들었지만 㢟⸭만 㿲⵰한 㖇

를 들었다[『❮岡㸾』卷3, 「�㊦⛈㙏䖰㿲�」(㥝㖡⻒㞳㶟㰍䋚㉽)∙[㧣䎄」

(㥝㖡㖝㞳); 『䀈㿭公㐇㫔㳜』㨞公 卷8(㌢⽶經㳜 㭾⦶, 2000, ⸉京⚺䋚䀋

䆎⻪)].

107) 이상 고려의 부묘 제도와 䖰⸭ⴶ⬩에 대해서는 이현진, 2003『㰪ず㫗期 㕩寧

㫢의 㕱建과 특징』『䋫國䋚ⵍ』112, 196-197쪽; 『ⲧ⚝㸾』卷7, 㤋「㮚⦩䎚

㤋」참조. 高⡊ 䖰⸭들의 �㰐 문제와 관련해서는 㡱❺ㄺ, 1989 앞의 논문, II

장 참조.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원릉의 여러 의식을 차례로 거행하

였으므로 부묘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덧붙여 이들은 이미 종묘에 정비 모두

를 부묘해 왔었고, 지금의 시점에서 볼 경우 신덕왕후가 정식 비(⸭)였음이 명

확해졌으니 부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108)

사실 일반 사대부의 경우 처가 둘 이상일 경우 함께 합부(䋺�)한다는 규정

이『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왕실도 당연히 규정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이다.109) 이 조항은 조선왕조 마지막 법전으로 고종초에 편찬된『대전회통』

에도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내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10)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태조를 제외하고는 예종 이전까지는 정비가 한 명뿐

이어서 부묘할 때 왕후의 부묘는 당연하여 쟁점 대상으로 부상되지 않았다.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종묘에 계비를 포함한 정비 모두를 부묘한 때는 예종

대부터였다.111) 국가에서 병부(��)한 의식이 예묘(㖎⬩)에서부터 시작되었

다는 기록은 이를 뒷받침해준다.112) 예종의 초비(㽒⸭)였던 장순왕후 한씨(㨙

ㇵ㙏䖰 䋫㌥:1445~1461)113)는 예종을 부묘할 때 함께 부묘되었고,114) 예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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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연려실기술에‘조선의 家Ⳃ은 㭶㊎이 있어서 㓠メ들의 坤㐑들은 㫗䖵 모두가

ⲡ㞶였다’는 기록이 참조된다(『㓍⡅㊴記ㇹ』卷1, 䅐㰵㰪故⻆⩙「㮚⦩䈚ⵠ」

(㟥㼓㹌記) “㰪家Ⳃ 旣㟡㭶㊎ 㓠メ坤㐑 㫗䖵俱ⲡ 㰕䖭⬽㤍㪻㴝づ ⚳䈈㷙

㐒䅐㰵 㤥㰕㊩㥓㉽㴝⣻ 䋁㛠據經㞣⣟ 歸㐒䈑㐜㤥乃㤕 ㉼⮿可㶏”)

109)『經國⚺㫖』卷3, 㖓㫖 ⵯ⻫㰫(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1997, 282쪽).

⭎⬻官㡧䊱㤎⾂ 㰐⽶⚷ 䂨䊱㤎䋋 㰐㤍⚷ ⾲㤻䂤㴞㰐考�.

⻓⚺ⶇ㤍㻽㤎⾂��.

110)『⚺㫖䔯䅫』卷3, 㖓㫖 ⵯ⻫㰫

111)『㱕⬩㢜軌』⾂, 各㊴㞶䆎㰛㊎(⸆㰛㞶䆎㢜㳩), 177-183쪽; 『䀈官䅫考』(奎 12272)

卷4, 吉⣟ 㱕⬩「㱕⬩各㊴㞶䆎㰛㊎」∙[㕩寧㫢各㊴㞶䆎㰛㊎」; 『䀈官䅫考』⾂,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 1975, 79-82쪽.

112)『❮岡㸾』卷3, 「�㊦⛈㙏䖰㿲�」(㥝㖡⻒㞳㶟㰍䋚㉽).

113) 장순왕후는 㧨䎘⚺ⶇ⽶⻏㳇ⵜ⻘⭎⣃公 䋫⾊㷓의 증손녀이고, ⾂⚶ⷬ㞰君⣛㤋

㭽 䋫⫵䔲의 딸이다. 본관은 㽂㳖이다. 어머니는 고려의 문하시중 ⯘㶎의 5대

손인 䋣ぴⷬ㡱 ⯘⚺⾪의 딸이다.



계비인 안순왕후 한씨(㍆ㇵ㙏䖰 䋫㌥:?~1498)115) 는 연산군대에 훙서하여 연

산군 7년(1501)에 부묘되었다.116) 사실 예종이 태조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상

황인데, 장순왕후는 세자였을 때 사망하였고, 예종이 즉위하여 실제 왕후에

오른 이는 안순왕후였다. 그러나 예종을 부묘할 때 장순왕후를 추존한 뒤117)

함께 부묘하였으므로 신덕왕후와 같은 일은 초래되지 않았다. 이후로 계비를

포함하여 정비들은 모두 부묘되었기 때문에118) 신덕왕후가 종묘에서 누락된

사실을 잘못된 일로 파악하여 선조대나 현종대에 자연스레 부묘를 주장할 수

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하들은 현종이 부묘를 쉽게 허락하기 어려워하는 심중을 간파하여 그렇

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근거까지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윤허를 받아낸 결정적

인 역할은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었다. ‘의리’로 봤을 때의 명확성과 적합성,

‘계술’이라는 효의 측면을 강조한 명분이야말로 대세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

다. 오래 전에 발생한 일로 보고 듣지도 못하였으며, 애초 윽박질러 말한 것도

아니며, 사심(⻭㊹)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는 등 찬성자들의 추부

(㿲�) 주장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언급은 이를 뒷받침하는 표현들이었

다.119) 향후 태학생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을 포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이도 이러한 명분을 근거로 입장을 되돌릴 수 있었다.

317 인문논총 제54집 (2005)

114)『べ㱕㊵⣸』卷14, べ㱕 3年 1㞳 己㡣(12).

115) 안순왕후는 청주부원군 䋫ⲣ⦗의 딸이다. 䋫⫵䔲의 딸이 세자빈에 책봉되어

가례를 행하였으나 병사하였기 때문에 세자빈에 간택되었다. 예종이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었다. 본관은 㽂㳖이다. 소생으로는 㰜㍆⚺君과 䎷㇚公㳋가 있었

다.

116)『㓎⽧君㥗記』卷40, 㓎⽧君 7年 3㞳 ㊰䍲(3).

117)『べ㱕㊵⣸』卷14, べ㱕 3年 1㞳 ⬶㊥(11).

118) ⚊敬㙏䖰 ㊡㌥를 문제 삼는다면 중종을 예외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㨙敬㙏

䖰 㡱㌥는 중종을 부묘할 때, ⭎㭶㙏䖰 㡱㌥는 명종 20년에 사망한 뒤 부묘하

여 계비도 포함시킨 경우로 파악하였다.

119)『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5㞳 㥝㧕(20).



삼사가 합계하였으며 심지어 태학 유생까지 들고 나왔다.120) 정치적으로 주

된 쟁점으로 떠오르자 끊임없이 연계(㓜啓)하기 시작하면서121) 이제까지 잠잠

하던 대신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122)대신들 가운

데 능침의 봉축과 정자각 건립은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부묘만은 곤란하게 여

겼던 허적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그 입장을 선회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일이 의리가 매우 분명하고 여러 사람의 논의가 모두 동일하

니 공의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속히 따를 것을 계청하였다.123)

허적은 처음에 정릉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은 나라의 막대한 흠전

(䗪㫖)이며,124) 축문에도 신덕왕후라 하여 위호도 그대로 있고 강쇄함도 없음

이 분명하다고 하였다.125) 사실 이 대목만 보더라도 허적 스스로도 신덕왕후

가 정식 왕후임에 틀림없음을 증명한 셈이었다. 그러나 능침과 관련한 일들에

만 적극 동참하였고, 부묘는 꺼려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 때에 이르러

현종이 망설이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 자책하며 그 입장을 선회한 것이었다.

이후로는 계속 이어지는 대신들의 부묘 주청에 꾸준히 참여하였다. 심지어 부

묘하는 날에는 초헌관(㽒䎚官)으로 활약하였다.126) 부묘한 지 2년이 지난 뒤

송시열이 소를 올려 정릉을 부묘할 때 탑전에서 크게 배척하려 한 자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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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南㌹㸾』(奎 4084) 卷5, 「⚷館䋚㟑⾪㽅㊦⛈㙏䖰�⬩」; 『䎷㱕㊵⣸』卷17,

䎷㱕 10年 6㞳 庚㥃(29);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6㞳 庚㥃(29).

121)『䎷㱕㊵⣸』卷17, 䎷㱕 10年 7㞳 㭯㡣(6).

122)『䎷㱕㊵⣸』卷17, 䎷㱕 10年 7㞳 甲㷁(13)∙㢌⬦(24)∙ⴺ㷁(25); 『䎷㱕改ㄳ㊵

⣸』卷21, 䎷㱕 10年 7㞳 甲㷁(13)∙㢌⬦(24)∙ⴺ㷁(25). 이후로는 계속 ⺿㽀에

모여 부묘를 계청하였다[『⸔㍧㡢稿』卷9, 啓「㽅㊦⛈㙏䖰�⬩⠯⻏䋺啓」(㶃

䈓㉽)」.

123)『䎷㱕㊵⣸』卷17, 䎷㱕 10年 7㞳 甲㷁(13);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7

㞳 甲㷁(13). 이후로 그는 대신들과 함께 부묘 계청에 계속 참여하였다.

124)『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14);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

㞳 ⬶㊥(14).

125)『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㢌㿼(2).

126)『䎷㱕改ㄳ㊵⣸』卷22, 䎷㱕 11年 㡺2㞳 庚㧕(13).



다고 하자, 허적은 모두 동의하여 이론(㤠⣻)이 없었는데 그런 일은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다.127)

문제는 이 때 허적이 대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주장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현종 15년(1674) 갑인예송(甲㥃㖓ㄨ) 이후 남인이 정권을 잡자 허적은

곧바로 입장을 번복하였다. 그는 신덕왕후 본궁(宮)128)의 제사가 예에 어긋

나므로 폐지해야 하며 본궁에 추후로 부묘하지 말아야 한다고 청하였다.129)

이보다 앞서 신덕왕후의 위패(㞶䇽)를 함흥(䋰䗱)과 영흥(㕩䗱)의 두 본궁에

봉안할 것을 의논한 적이 있었다.130) 허적은 그때에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

지 않다가 뒤늦게서야 이처럼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를 두고 당시

사론(⻎⣻)을 보면, ‘신덕왕후의 복위(ⵠ㞶)는 송시열의 진청(㷅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남인(南㤻)이 뜻을 얻자 신덕왕후를 추폐(㿲䈚)하자는 의논이

있었다. 허적 등이 본궁에 추부(㿲�)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며, 인하여 제사를

폐지하기를 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는 내용은 이를 증명해 준다. 여기에 당시

예조판서였던 홍우원(䑿㜄㞮:1605~1687)이 적극 지지하였다. 허적은 송시열

이 적극 추진한 이 일에 서인들만이 아니라 대신에서부터 태학생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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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䎷㱕㊵⣸』卷20, 䎷㱕 12年 11㞳 㭯㿼(30); 『䎷㱕改ㄳ㊵⣸』卷25, 䎷㱕 12年 11

㞳 㭯㿼(30).

128) 宮이란 䋰䗱과 㕩䗱의 宮을 말한다. 함흥의 본궁은 태조가 잠저 때 있었던

옛집이다. ⬟㰵∙㤹㰵∙⛔㰵∙䔂㰵의 4대왕과 䕂⸭∙㮚⸭∙敬⸭∙㢟⸭의 4왕

후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뒤에 또 태조의 㡢敎를 따라 태조와 신의왕후의 위판

을 봉안하였다. 임진왜란으로 불타 버렸는데 광해군 때에 감사 䋫㳽謙이 중건

하였다. 숙종 21년(1695)에 신덕왕후를 태조에 㿲�하였다. 영흥의 본궁은 䔂

㰵의 옛 저택이다. 태조와 신의왕후의 위판을 봉안하였는데, 숙종 21년에 함흥

본궁과 아울러 신덕왕후를 추부했다. 이상은『㓍⡅㊴記ㇹ』(ⴶ㸾) 卷1, ⻫㫖㫖

故 㞙⬩(䋰䗱㕩䗱宮⸆ 䑷㫢⸆); 『㴒ⵗ⭎䎚⸩考』卷58, 㖓考5 㱕⬩4 㞙⬩; 『㥡

䋋䋆記』卷13, ⭎䎚㶄㨎䈌「䋰䗱ⷬ」∙「㕩䗱ⷬ」; 『㇚㱕㊵⣸』卷29, ㇚㱕 21年

12㞳 㭯⮿(19)∙ⴺ㷁(28) 참조.

129)『㇚㱕㊵⣸』卷4, ㇚㱕 1年 9㞳 癸⬦(18).

130)『㇚㱕㊵⣸』卷3, ㇚㱕 1年 4㞳 甲㷁(16).



지 대거 참여하여 대세화하자 그 입장을 선회하였다가 남인들이 집권하여 㿲

䈚 분위기가 조성되자 본래의 자기 입장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현종 즉위년(1659) 기해예송(己䍲㖓ㄨ) 이후로 허목(䎗⬟:1595~1682), 윤선

도(㡱〾❍:1587~1671), 권시(權외:1604~1672) 등의 인사들이 오랫동안 유배

를 가거나 심한 탄핵을 받아 온 상황과 다시 송시열이 정계에 복귀한 시점(현

종 9, 1668)에서 허적의 입지를 짐작하게 한다. 심지어 그는 송시열과 배치되

지 않으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며,131) 동시에 송시열을 탄핵하여 비난받

고 있는 서필원(⾳䋁㞮:1614~1671)을 두둔하려는 모습도 보이는 등132) 당시

서인 주도의 정국 형세에서 그가 취한 타협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당시 실록이나 문집, 의궤 등의 자료를 통해 볼 때, 허적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반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시 서인들의 주장에 반

대할만한 세력인 남인이라든가, 척신 청풍김씨 세력의 입장을 살필 필요가 있

된다. 사실 현종대 후반에는 남인들보다 오히려 후자가 더 여러 부면에서 송

시열 등의 입장과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 이들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 생

각된다.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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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㢌⬦(21); 『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ⴺ

㥃(3).

132)『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8);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2㞳

㊰⮿(8); 『䎷㱕㊵⣸』卷18, 䎷㱕 11年 1㞳 庚ㇷ(22); 『䎷㱕改ㄳ㊵⣸』卷22, 䎷㱕

11年 1㞳 庚ㇷ(22). 그 밖에도 허적과 서필원의 두터운 친분관계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보인다[『䎷㱕改ㄳ㊵⣸』卷22, 䎷㱕 11年 3㞳 ㊰⮿(14); 『䎷㱕㊵⣸』卷

20, 䎷㱕 13年 1㞳 ㊰⮿(24); 『䎷㱕改ㄳ㊵⣸』卷25, 䎷㱕 13年 1㞳 ㊰⮿(24)].

133) ⯘㡗㴌이 金㡨의 ⬧에 ㇈❍를 쓴 일을 탄핵하였는데 金㳅⫵은 이를 송시열 등

이 한 일로 여겨, 기해 복제 예송 때 송시열 등이 정한 기년복에 반대하여 삼년

복을 주장했었다[『䎷㱕㊵⣸ 卷19, 䎷㱕 12年 3㞳 己⮿(8); 『䎷㱕改ㄳ㊵⣸』卷

23, 䎷㱕 12年 3㞳 己⮿(8); 『㇚㱕㊵⣸』卷3, ㇚㱕 1年 4㞳 ⬶ㇷ(10)]. 이후로도

⯘㊡ 집안의 복제 문제나 효종의 능에 䉌〶을 세우는 일로 김우명이 송시열과

부딪치기도 했다[『䎷㱕㊵⣸』卷21, 䎷㱕 14年 9㞳 㢌䍲(9); 『䎷㱕改ㄳ㊵⣸』卷

27, 䎷㱕 14年 9㞳 㢌䍲(9)].



주목할 점은 두 세력들의 주된 인물들이 신덕왕후 부묘 자체를 두고 별다른

이견을 제시한 기록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허적을 제외한 남인들은 무

엇보다 기해 복제 예송 논의 이후로 열세에 놓여 자신들의 입장 표명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34) 숙종 초반의 일이지만 윤휴(㡱

㱽:1617~1680)와 같은 이는 오히려‘만인일구지공론(⩑㤻㥓口㴝公⣻)’으로

말미암아 신덕왕후의 승부(㉯�)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칭찬하였다.135) 물론

윤휴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허목은 태종의 과실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판단

하여 반대하였다.136) 후자의 대표격 인물인 김좌명(金㳅⫵ 1616~1671)이나 김

석주(金〺㳐:1634~1684)는 오히려 부묘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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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특히 남인은 기해 복제 논의에서 삼년복을 주장했던 㡱〾❍(『孤⽧㡢稿』), 權외

(『䄽㘬㸾』), 㱃絅(『㛼㳝㡢稿』), 䑿㜄㞮(『南䅻㸾』), 䑿㒙䋑(『⬚㪗㸾』) 등과 㤚㘜

(『⯝㼕㸾』), 郭ユ楗(『⬹㟁㪗㸾』) 및 비록 무인이지만 㟥䎡㓊(『㏧⚭㡢稿』) 등의

문집에서는 모두 별다른 언급이 없다. 윤선도는 이 때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쉽게 나설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으며, 조경은 송시열이 이 논의를 처음 발론한

지 1달 뒤(10년 2월 6일)에 사망하여 기록이 더욱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복

오씨들 가운데 㖣㭼㟃는 㤚㢈⾗과의 일에 연루되어 부묘 논의에 참여할 상황

이 아니었으며, 㖣㉳ㄸ(『ㆧ㿕㸾』)의 문집에도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135)『Ⲩ䑕㸾』卷10, 「㽅ⵠ⣱⦩」(己⮿㮅㞳㤍㌢㥗); 『Ⲩ䑕㸾』卷14, ⾺ [⚩䎗⯄

�].

136)『記㐣』卷51(ㄙ㸾), ⣻⻆2 ⚩䗹㴊⾺」(己⮿).

137) 이들의 문집을 살펴보면, 김좌명은 부묘 논의가 결정난 뒤의 일인 신주를 고쳐

쓰는 일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歸溪㡢稿』卷⾂, 㹌「㊦⛈㙏䖰㊦

㳋改㰛⻆⠬㷅ヶ䔭㹌」(己㡣)], 김석주는 그의 문집에서 몇차례 부묘를 찬성하는

기록만 보인다[『㊏㍗㡢稿』卷11, 㹌「㘞⚭㽅㊦⛈㙏䖰�⬩㰑䂨㹌」(己㡣䂨㞳

ⶃ校⦶㉽)∙「㰑䇴㹌」(䂨㞳ⶃㄳ㹘金⩑均❬㹭)∙「㰑㌢㥓㹌」(䂨㞳)∙「㰑㌢⽶

㹌」]. 물론 이 기록들만 보면, 김석주가 입장을 표명한 시점이 허적이 입장을

선회한 시점과 같은 7월인 점이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주 122),

123) 참조」. 또한 7번째 차자를 올리는 논의에서부터 참여한 사실은 그 이전의

입장을 의혹스럽게 여길 만하다.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홍문관이 계속 부묘를

주청할 때, 그는 홍문관 소속으로 㤠見으로 인한 인피를 했어야 하는데 별다른



그 외 늦게 입장 표명을 한 대신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은 찬성 논의에 참

여한 시점이 허적이 입장을 선회한 때와 같은 때였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별

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정도였고 반대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오랜동

안 서인이 정국을 주도했다는 점과 부묘의 명분면에서 반대 의사 표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는 사학 유생 200여 명이 상소하고,138) 여기에 지역 유생까지 참여하

며,139) 종실에서조차 모두들 청하였다.140) 대신들, 삼사, 태학생, 사학 유생,

종실까지 대거 참여하고, 하루에 두 번씩 아뢰기까지 하는 등 더 이상 대세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신들은 공론과 의리를 내세우고 종묘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조금도 늦출 수 없다고 하였다.141) 종묘에서의 정통성으로

볼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보인 모습들이었다. 2품 이상 대신들의 계속되

는 주청, 여러 계층의 끊임없는 상소가 잇따르자 끝까지 윤허를 거부했던 현

종도 결국 승낙하였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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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전까지 사태의 추이를 관망했다손 치더라도 반대한

자취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부묘가 결정된 뒤 신주를 고쳐쓰는 일에 참여한

점 등은 그 반대로 보아야 할 듯하다.

138)『䎷㱕㊵⣸』卷17, 䎷㱕 10年 7㞳 㢌⻙(14);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7

㞳 㢌⻙(14).

139)『䎷㱕㊵⣸』卷17, 䎷㱕 10年 7㞳 甲㥃(23);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7

㞳 㢌⬦(24); 『䎷㱕㊵⣸』卷17, 䎷㱕 10年 8㞳 㢌㿼(5);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8㞳 㢌㿼(5).

140)『䎷㱕㊵⣸』卷17, 䎷㱕 10年 8㞳 㥝ㇷ(2);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8㞳

㥝ㇷ(2).

141)『䎷㱕㊵⣸』卷17, 䎷㱕 10年 7㞳 㢌⬦(24);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7

㞳 㢌⬦(24).

142)『[㊦⛈㙏䖰]�⬩❎監❎㽀㢜軌』(奎 13496~13498); 『[㊦⛈㙏䖰]�⬩❎監❎㽀㢜

軌』(⸞ CORÉEN 2576); 『䎷㱕㊵⣸』卷17, 䎷㱕 10年 8㞳 㢌㿼(5); 『䎷㱕改ㄳ㊵

⣸』卷21, 䎷㱕 10年 8㞳 㢌㿼(5). 부묘는 이루었지만 㮚⦩을 원래의 위치로 되

돌리자는 데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을 정릉 문제 논의의 한계로 지적



현종 10년(1669) 8월에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부묘도감(�⬩❎監)이 구성되

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다만 신덕왕후의 장례 때에 시행했어야 할

일들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의식 절차를 밟아야 했기에 많

은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다. 정릉의 기신(忌㊣)날의 추정이라든가, 신주를

만들고 휘호를 올리는 일, 시호를 정하는 일 등 그 밖에 부묘 절차까지 여러

문제가 포함되었다. 경복궁에서 행해졌어야 할 일들인 점, 임진왜란으로 종묘

안의 제1실에서 8실까지 남아 있는 옥책(㘞㺘)이 없어 전범(㫗Ⳁ)을 찾기도 어

려웠고, 이 틈에 옥책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지 등 여타의 문제까지 얽히면서

복잡한 논의를 유발시켰다. 변례(ⴲ⣟)로써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록을 상고하거나 지방에 있는 송시열, 송준길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논의를 거치며 해결해갔다.143)‘신덕(㊦⛈)’이란 시호만 존재하다가 이때

비로소‘순원현경(ㇵ㞘䎷敬)’이란 휘호(䗍䑨)를 올렸다.144) 현종 10년 10월

1일에 부묘례를 거행하면서 장장 10개월에 걸친 신덕왕후의 추부(㿲�) 논의

는 종결되었다.145)

곧바로 왕후의 부모들을 추봉(㿲⵰)하는 의전과 강등되었던 본관의 호를 승

급시키는 조치가 취해졌으며,146) 어머니의 성향(ふ䎏)까지 봉증(⵰㴜)하도록

하였다.147) 아버지 강윤성(康㡯べ)에게 영돈녕부사 상산부원군(⾞⽧ⷬ㞰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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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있다(㡱❺ㄺ, 1989 앞의 논문, 325쪽). 정릉의 㤣⦩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고 그럴 경우 㤣⦩을 주장한 태종을 ⸝㢥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지적하였다.

143)『❬䀈⚭㸾』卷7, 㹌「㶣兼㷅ヶ䔭」(己㡣九㞳).

144)『㓠メ㺘⭎』(奎 9822), ㊦⛈㙏䖰「㿲⾂䗍䑨㘞㺘⭎」; 『㓠メ㶚㨖䅫紀』(㥓) 卷2, ㇵ

㞘䎷敬㊦⛈㙏䖰康㌥「㿲⾂䗍䑨㘞㺘⭎」(䎷㱕㌢年己㡣), 228-230쪽.

145)�⬩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은『[㊦⛈㙏䖰]�⬩❎監❎㽀㢜軌』(奎

13496~13498); 『[㊦⛈㙏䖰]�⬩❎監❎㽀㢜軌』(⸞ CORÉEN 2576) 참조.

146)『䎷㱕㊵⣸』卷17, 䎷㱕 10年 10㞳 㢌㿼(5);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10

㞳 㢌㿼(5).

147)『䎷㱕㊵⣸』卷17, 䎷㱕 10年 10㞳 ㊰⮿(11);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10㞳 ㊰⮿(11).



을,148) 어머니에게 진산부부인(㶪⽧ⷬⶇ㤻)을 추증하였다.149) 방번(ⲇⲲ)과 방

석은 숙종대 경신환국[庚㊥䓿局(숙종 6, 1680)] 뒤 서인이 집권하면서 무안대

군(⬸㍆⚺君)과 의안대군(㢝㍆⚺君)으로 추증하였다.150)

3.2. 신덕왕후의 부묘와 그 의의

의리 명분과 정통성에 어긋나 문제가 되었던 신덕왕후 부묘론은 선조대 사

림 정치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현종대 서인들을 중심으로 본격

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덕왕후 부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후대에

끼친 영향까지 언급하고자 한다.

송시열이 10년만에 정계에 복귀하면서 내건 주요 주장은 천하에 대의를 밝

히고자 한 효종의 유지(㡢㶇)를 받들라는‘계술’이었다. 효종 말년 송시열을

재상으로 등용하면서 효종은 북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효종

이 죽어 그 일은 추진되지 못한 채 끝나고, 현종 초기 기해 복제 예송 이후로

송시열도 하향하였다. 10년 뒤 그가 정계로 복귀한 즈음 효종의 뜻을 실현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은사 일행이 청나라에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몽고가 배반한 사정에 대해 보고하였다.151) 이를 두고 신하들은 청

나라가 난망할 조짐에 반란까지 겹쳤으니 필시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시열이 현종에게 계술을 아뢴 시점도 이 일이 있은 바로 직후였다.

국내적으로는 현종 7, 8년의 굴욕적인 사건으로 반청 감정이 고조된 시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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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䎷㱕㊵⣸』卷17, 䎷㱕 10年 10㞳 癸㡣(13);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10㞳 癸㡣(13).

149)『䎷㱕㊵⣸』卷18, 䎷㱕 11年 1㞳 癸㿼(25); 『䎷㱕改ㄳ㊵⣸』卷22, 䎷㱕 11年 1

㞳 癸㿼(25).

150)『㶗䑕㸾』卷8, 䎊⾖「〽㰵⬸㍆⚺君䎊⾖」(㭯⻙㤍㞳); 『國㰪ⵎ鑑』卷43, ㇚㱕㰪3

庚㊥㡧年 䂨㞳; 『㇚㱕㊵⣸』卷9, ㇚㱕 6年 7㞳 甲㥃(27).

151) 䎷㱕㊵⣸』卷15, 䎷㱕 9年 10㞳 ⬶㥃(13); 『䎷㱕改ㄳ㊵⣸』卷19, 䎷㱕 9年 10㞳

⬶㥃(13).



도 하였다. 송시열은 소를 올려‘계술’의 일을 진달하면서 복수대의의 뜻을

은미하게 드러내었다.152) 송시열과는 달리 송준길은 청나라의 사정을 보면서

북벌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천하가 거사한다면 호응 정도는 할 수 있

을 것이라고 하였다.153)

한편, 몽고의 반란으로 저들의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일까 염려하는 가운데154)

동지사의 보고는 북벌의 불가능을 확인시켰다. 청나라는 패망의 조짐이 전혀

없으며, 몽고의 모반은 실상이 없다는 것이었다.155) 사실상 중원의 주인이 된

청의 간섭을 초래할까 항상 우려하는 현실 속에서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국

가대의로서 제창된 북벌론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반면 북벌론과 표리

를 이루는 존주론, 대명의리론은 강화되어 갔다.156) 위 보고는 이러한 실상을

확인시킨 셈이었다. 이 시점에서 삼학사(⽶䋚⻓)를 추증∙정표, 그들의 자손

을 녹용하는 모습은 대명의리 강조의 한 실례(㊵⣝)로써 간주된다.157)

당시 대세의 흐름이 의리와 정통의 강조였는데, 왕실 또한 예외일 수 없었

다. 무엇보다 왕실부터 그 원칙을 따라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추증∙자

손 녹용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뛰어넘어 왕실도 의리와 정통에 맞추어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종묘와 관련하여 정통성에 하자가 있었던 인물들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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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䎷㱕㊵⣸』卷15, 䎷㱕 9年 11㞳 癸㿼(18); 『䎷㱕改ㄳ㊵⣸』卷19, 䎷㱕 9年 11

㞳 㢌⬦(20); 『䎷㱕㊵⣸』卷15, 䎷㱕 9年 12㞳 ⬶㥃(14); 『䎷㱕改ㄳ㊵⣸』卷20,

䎷㱕 9年 12㞳 ⬶㥃(14).

153)『䎷㱕㊵⣸』卷15, 䎷㱕 9年 11㞳 己䍲(4)∙㊰䍲(16); 『䎷㱕改ㄳ㊵⣸』卷19, 䎷

㱕 9年 11㞳 己䍲(4)∙㊰䍲(16).

154)『䎷㱕㊵⣸』卷15, 䎷㱕 9年 10㞳 ⬶㧕(23); 『䎷㱕改ㄳ㊵⣸』卷19, 䎷㱕 9年 10

㞳 ⬶㧕(23).

155)『䎷㱕㊵⣸』卷16, 䎷㱕 10年 3㞳 㭯㡣(4);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3㞳

㭯㡣(4).

156) 주 78) 참조.

157)『䎷㱕㊵⣸』卷15, 䎷㱕 9年 7㞳 甲㧕(27); 『䎷㱕改ㄳ㊵⣸』卷19, 䎷㱕 9年 7㞳

甲㧕(27); 『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㢌⬦(21); 『䎷㱕改ㄳ㊵⣸』卷20, 䎷

㱕 10年 1㞳 㢌⬦(21).



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종묘에서의 정통론의 주장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나올 수 있었고, 가장 오래전에 발생했던 신덕왕후의 부묘부터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종묘는 국가 왕실의 사당으로‘효’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때문에 종

묘와 관계된 일은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쉽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문종의 비 현덕왕후 권씨도 세조로 인해 소릉이 폐

릉되고 종묘에서 출향되었다. 성종, 연산군, 중종을 거치며 두 차례의 혹독한

사화(⻓䓫)까지 겪으면서 종국에는 복위되고 부묘까지 이루었다. 소릉 복위의

어려움은 이 문제가 종묘와 관련되고, 세조(ユ㰵)의 행적과 관련되었기 때문

에 쉽지 않았다. 신덕왕후의 경우 역시 종묘와 관련되었고, 태종(䅐㱕)과의 관

련성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일이 발생한 지 오래되었고, 선조대에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산되어 현종대까지 이르렀으므로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었다. 그러나 양난을 겪으며 의리 명분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내적 상황에

서 신덕왕후를 부묘하자는 논의는 오히려 그 명분에 자연스레 부합할 수 있는

안건이었다. 더구나‘존호가 그대로 있고 정릉의 의물(㢜⮸)도 왕후의 법제로

되어 있어 소릉의 개봉(改⵰)이나 원우(㞘㜎)의 복위처럼 중대하고 어렵지 않

다’는 이민적 등 옥당의 상차는 소릉보다 쉽게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58)

신덕왕후를 종묘에 부묘한 사실을 계기로 이후 종묘에서의 정통론 주장은

계속 이어졌다. 사실 송시열이 신덕왕후를 부묘하자고 건의한 뒤, 곧바로 노

산군과 폐비신씨, 소릉 복위 등 정통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거론한 적이

있었다.159) 하지만 신덕왕후를 부묘하자는 논의가 심화되면서 이 일들은 일단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다 신덕왕후 부묘를 현종이 승낙하자 곧바

로 다시 이 사안들을 거론하였다. 노산군의 입후(㧉䖵) 문제가 제기되었고,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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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䎷㱕㊵⣸』卷16, 䎷㱕 10年 2㞳 ⬶㷁(5);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2㞳

⬶㷁(5).

159)『䎷㱕㊵⣸』卷16, 䎷㱕 10年 1㞳 己䍲(5); 『䎷㱕改ㄳ㊵⣸』卷20, 䎷㱕 10年 1㞳

己䍲(5).



2년이 좀 더 지나 중종의 폐비 신씨에 대한 열악한 처우의 개선 문제가 거론되

었다.161) 두 문제 모두 복위시키자는 정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신덕

왕후의 부묘와 관련하여 종묘에서의 정통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 및‘의리’라

는 명분하에 표면으로 떠오른 것이었다. 이들 과제들은 현종대에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숙종, 영조대로 미루어졌다. 숙종대 공정대왕의 묘호를

추상(㿲⾂)하자는 논의,162) 노산군을 복위하자는 논의,163) 중종의 부인이었던

폐비(䈚⸭) 신씨를 왕후로 복위하자는 논의로 이어졌다.164) 앞의 두 문제는 숙

종대 모두 논의를 종결지어 복권되었지만 세 번째 사안은 영조대에 이르러서

야 해결을 보았다.165)

물론 신덕왕후의 부묘는 같은‘명분’을 가지고 이들 일들에 큰 영향을 미쳤

다. 일련의 일들은 논의의 과정에서 항상‘선조(〽㰪)∙종묘(㱕⬩)와 관련된

막대한 일이므로 경솔하게 거론할 수 없다’는 언급이 등장하였다. 주로 종묘

정통론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언급들이다. 아울러 이들 일들은 해

결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항상 앞 사건이 뒷 사건의 전례(㫗⣝) 역할을 하였다.

신덕왕후 부묘논의 때에는 중국의 고사와 중종대 복위된 소릉만이 거론되었

지만, 점차 소릉∙정릉이 거론되고, 뒷 사건으로 갈수록 중첩되는 모습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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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䎷㱕㊵⣸』卷17, 䎷㱕 10年 8㞳 ⬶㥃(18); 『䎷㱕改ㄳ㊵⣸』卷21, 䎷㱕 10年 8

㞳 ⬶㥃(18).

161)『䎷㱕㊵⣸』卷20, 䎷㱕 13年 3㞳 庚ㇷ(4); 『䎷㱕改ㄳ㊵⣸』卷25, 䎷㱕 13年 3㞳

庚ㇷ(4); 『䎷㱕㊵⣸』卷20, 䎷㱕 13年 7㞳 㭯⮿(4). ㊦㳋는 본가에 돌려주고, 묘

소를 수축하고, 묘소를 수호할 㤻䑎를 주며, 㰐㇋는 관청에서 지급하는 선이었

다.

162)『㇚㱕㊵⣸』卷12, ㇚㱕 7年 7㞳 甲ㇷ(23).

163)『㇚㱕㊵⣸』卷32, ㇚㱕 24年 9㞳 ㊰㿼(30); 『㇚㱕㊵⣸』卷32, ㇚㱕 24年 10㞳

甲㧕(23)∙㢌㿼(24).

164)『㇚㱕㊵⣸』卷32, ㇚㱕 24年 9㞳 ㊰㿼(30); 『㇚㱕㊵⣸』卷32, ㇚㱕 24年 10㞳

甲㧕(23).

165)『㕼㰵㊵⣸』卷49, 㕼㰵 15年 3㞳 㭯⻙(11).



신덕왕후 부묘는 조선후기 왕실과 관련하여 의리와 명분에 어긋난 일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었다. 종묘에서의 정통론이 확립되어 가는 전초

역할을 하여 후일 종묘정통론과 관련한 사안들에 영향을 끼친 점에서 그 의미

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4. 결론

이상으로 조선초기 태조의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가 정비였음에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다가 조선중∙후기를 거치면서 부묘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

았다.

의리와 명분에 어긋나 문제가 된 사안들 가운데, 왕실과 관련하여 가장 먼

저 발생한 사건이 신덕왕후가 태묘에 부묘되지 못하고 폐릉까지 간 사건이었

다. 제1차 왕자의 난과 그의 친속이었던 조사의가 일으킨 반란이 직접적인 계

기가 되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태종과 세종을 거쳐 오랜동안 폐릉이

단행되어 갔다. 아직 건국초기라 제도문물이 정비되지 않았으며, 성리학이 국

학으로 채택되었지만 성리학적 의리 명분보다는 사장학이 중시된 측면이 왕

실에까지 반영되어 이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사림이 정계에 등장하면서 훈구 중심의 정치에 제동을 걸며 개혁을 추구하

기 시작하였다. 사화를 겪으면서도 이들의 개혁은 이어져 세조에 의해 종묘에

서 출향되고 폐릉이 된 소릉을 복위시켰다. 선조대에 이르러 사림 정치를 맞

이하면서 신덕왕후를 복위시켜 종묘에 부묘하자는 안건 역시 이러한 맥락의

연속이었다. 3년 동안의 끈질긴 요청이 있었지만 허락이 떨어지지 않자, 별묘

를 세워 제사를 지내자는 이견도 나와 논의가 분열되었다. 종국에는 정릉에

한식제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선조는 이 일이 태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오래 전에 일어났지만 한 번도 거론된 적조차 없어 수락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럼에도 선조대는 처음으로 신덕왕후를 복위하고 종묘에 부묘하

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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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난을 겪은 뒤 조선 사회의 급선무는 국가 기강의 회복이었고, 때문에 의

리와 명분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이미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국가대의로서

제창된 북벌론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진 반면, 이와 표리를 이루는 대명의리

론이 강화되어 갔다. ‘의리’의 강화는 조선전기까지 소급하여 성리학적 의리

명분에 어긋난 일들까지 총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왕실과 관련하여 정

통성과 의리에 하자가 있었던 사건들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종묘에서의

정통론을 확립할 것을 요청한 주장도 이러한 배경하에 나올 수 있었다. 가장

오래전에 발생했던 신덕왕후의 부묘 문제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기해복제 예송으로 하향한 뒤, 10년만에 정계로 다시 복귀한 송시열이 정릉

을 개봉하고 신덕왕후를 종묘에 부묘하자고 건의하였다. 오래전 일이었으며,

선조대에도 제대로 실현을 보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태종이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송시열 이후 삼사, 대

신들, 태학생 등 여러 계층들까지 가세하면서 논의는 본격화되었다. 선조의

잘못을 변통하는 것 역시‘계술’이듯이, 계술이라는 효의 측면을 강조하고,

‘의리’로 봤을 때 명확하고 적합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러한 명분론은 확

산되어 망설이는 현종과 반대 의사를 표명한 허적까지 입장을 선회하게 만들

었다. 여론이 대세화하자 결국 종묘에 부묘하면서 논의가 종결되었다.

신덕왕후를 종묘에 부묘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발생한 종묘에

서의 정통론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대왕의 묘호 추상과 단종(⚊㱕) 복위,

단경왕후 복위 논의 등으로 이어지는 전초 역할을 하였다. 이 문제는 조선후

기 왕실과 관련하여 의리와 명분에 어긋난 일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된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컸다.

신덕왕후의 부묘가 송시열이 제창하여 서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격심한 정치적 변동을 겪는 숙종대에도 왕실 전례 논의는 모

두 이들의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숙종대에 여러 왕실 의례 행사를 추진

하기에 앞서 현종대에 신덕왕후의 부묘를 추진하면서 같은 취지아래 전초 역

할을 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숙종대 환국을 통해 변동하는 정치 세력의 파

악과 그 가운데 논의되는 왕실 의례 논쟁에 대한 검토는 차후에 수행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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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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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seon dynasty was a country which prioritized values such as just causes

and moral obligations above anything else, and that can be seen from the

dynasty’s accepting of Neo-Confucianism as the central ideology of the country.

But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dynasty, several issues that had clashed with

such position of the government had occurred, and became a controversy. One

of the earliest incidents that occurred at the time, and involved the Royal family

members, was the incident in which Queen Shindeok Wanghu, the second

wife(繼⸭) of the Founder King Taejo, was denied the honor of being enshrined

in the National shrine with her husband, and instead stripped of her rank and

condemned(䈚⦩). This stripping and condemnation was an ongoing process

which continued during the reigns of Kings Taejong and Saejong.

Then later,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when Sarim/⻓⧍ politics were

finally established and entered a stabilized phase, the agenda of reinstating the

late Queen Shindeok Wanghu and enshrining her in the National shrine was first

suggested after a very long time. Yet the suggestion was rejected and postponed

for a review for an indefinite time being, even though the agend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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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d by many people at the time. 

After the dynasty suffered two catastrophic warfares, restoring the ruling

structure of the dynasty became the most critical priority of the Joseon dynasty,

and in order to support such cause, concepts like just deeds and moral

obligations were promoted as the most important and honorable values of all

time. At the same time the prospect of successfully launching a campaign

against the Northern Qing dynasty was significantly diminishing, and therefore

the public support of the idea that the Joseon should remain loyal to the late

Chinese Ming dynasty and serve as a guardian of those spirits naturally

increased. This kind of atmosphere led to a series of discussions over issues

such as establishing and demonstrating the government’s position and ideas of

the ‘Legitimacy’ cause through governmental features such as the National

Shrine, and the age-old issue regarding the enshrinement of the late Queen

Shindeok Wanghu finally resurfaced. The discussion was triggered essentially

when Song Shi Yeol/ㄤ㉽㓥 suggested to reopen this case for further discussion

in 1669(10th year of King Hyeongjong’s reign), and the talks were led by the

Seoin/〦㤻 politicians and scholars inside the government. The discussion later

came to include other governmental officials and also the students at the Taehak

institute, and resulted in the eventual enshrinement of Queen Shindeok Wanghu

in the National Shrine. 

This was indeed a monumental case, considering how this case affected the

discussions of the Legitimacy issues regarding the National Shrine that continued

later on.

333 인문논총 제54집 (2005)


